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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UC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는 2020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용역과제 『3R 원칙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심의기술 개발·보급 

연구』의 결과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길라잡이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하는 IACUC 

위원과 행정간사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안내서입니다.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동물실험 관련 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길라잡이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연구환경이나 동물실험시설, 사용하는 

시험물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IACUC 표준운영지침이 우선 적용되는 기준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길라잡이와 함께 제작된 동물실험 비전문 분야의 IACUC 위원을 위한 『IACUC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길라잡이』의 내용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 이귀향(shelf@bicstudy.org)에게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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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 개요 

1 길라잡이의 제작 배경

•   동물실험을 계획하는 연구자는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이하 IACUC)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IACUC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을 검토함에 있어 과학적·윤리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고려하여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IACUC는 연구자가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의 절차 및 방법대로 진행하는지 승인 후 점검(Post Approval 

Monitoring, 이하 PAM)을 통해 관리합니다. 

•   동물실험계획서의 단계별로 IACUC의 심의절차에 필요한 행정 서식은 동물실험시행기관별로 연구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신규), 변경승인신청서, 재승인신청서(연차)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타 IACUC 심의절차와 행정적 절차상 필요한 수정사항 요약표, 종료보고서, 심의평가서, 승인 후 점검표 등 

다양한 서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IACUC가 동물실험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의할 때, 필수항목의 작성이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첨부자료가 누락되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절차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IACUC가 연구자에게 내용의 수정과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단계가 반복될수록, 심의과정은 길어지고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와 IACUC에게 추가적인 업무의 부담이 되며, 계획한 연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길라잡이는 동물실험계획서의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IACUC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간사,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평가하는 IACUC 위원에게 본 길라잡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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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라잡이의 특징

• 본 길라잡이의 특징을 요약하면 크게 5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 특징
기관의 연구환경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적용해서 제작 

1

역할별 자가 점검을 통한

단계별 점검시스템

2

연구환경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의 

항목 선택

3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4

효율성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길라잡이

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후 점검

ⓒ BIC Study

•   동물실험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과정에서 역할별 자가 점검시스템을 활용하면 작성 오류로 인한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길라잡이 

[02.역할별 자가 점검을 통한 단계별 점검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계획

서 작성 및 심의평가 길라잡이

효율적인 IACUC 심의

연구자
IACUC

심의기준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IACUC
기관의 특성과 
연구환경에

따른 표준서식
마련 

행정간사
행정간사의
행정적 검토

IACUC 위원
심의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심의

역할에 따른 단계별
점검시스템

                                                                                            ⓒ B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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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심의평가를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서, 승인 후 점검표의  

구성항목을 동일하게 10가지로 분류하였고, 관련 정부기관의 보고사항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추가항목은 

세부항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관의 IACUC 특성과 연구환경, 동물실험 목적,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종에 따라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본 길라잡이 [03.연구환경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의 항목 선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BIC Study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서, 승인 후 점검표 항목의 통일]

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동물실험계획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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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계획서의 서식은 연구단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는 신규승인으로 제출한 단계부터 

이후 모든 승인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수정사항 요약표
수정사항 요약표 수정사항 요약표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신규 제출>         <심의의견 반영 후 제출>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견 반영 후 제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수정사항 요약표
수정사항 요약표 수정사항 요약표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견 반영 후 제출>                 <동물실험 종료 시>

[연구단계별 동물실험계획 서식]

                                                                                                                             ⓒ BIC Study

•   역할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한 작성요령과 사례, 관련 기준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의 정보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본 길라잡이 [04.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05.효율성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길라잡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후 점검(PAM)의 절차 및 점검항목에 필요한 내용은 [06.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후 

점검]에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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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본 길라잡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동일한 의미의 용어도 동물실험 관련 법령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본 길라잡이에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어 정의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통합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 

공동위원회(기관협약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통해 동물 실험의 

윤리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자문 기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영문명도 IACUC로 

표기하고 있음

*   본 길라잡이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IACUC로 사용하고, 법령 정보에는 

「동물보호법」에 사용하는 ‘윤리위원회’로 기술함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위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IACUC 위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연구자
연구수행자, 연구자, 연구책임자, 동물실험 수행자, 실험자 등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팀을 지칭함

행정간사

간사, 전문간사, 행정간사, IACUC 간사

*   본 길라잡이에서는 IACUC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간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설명함. 기관의 IACUC 운영 규모와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수의사가 전문간사로서, 

행정적인 업무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도 있으며,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수행하는 

기관들도 있음

동물실험계획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신청서, 재승인신청서를 통합적으로 지칭함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하나의 기관에 

여러 개의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할 수 있음

동물실험원칙

동물실험에 필요한 인도적인 실험기법의 3Rs 원칙(3Rs Principles.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으로 3R 원칙이라고도 함. 본 길라잡이에는 3Rs 원칙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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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마취 약물투여를 통해 부분적 혹은 전신의 감각작용을 소실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보금자리

둥지 모양으로 엮어 만든 둥근 모양의 집

* 본 길라잡이에서는 새의 둥지와 구별하기 위해 보금자리로 명명하기로 함

보금자리 재료 둥지 모양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종에 따라 짚, 건초 등을 사용함

불안
스트레스 유발원인에 대해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동물에서 보이는 회피하려는 상태

진정 주변에 대한 인지의 감소, 이완(긴장완화), 졸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진통 약물투여를 통해 통증에 대한 감각작용을 억제한 상태

통증 실질적 또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관련된 감각적 또는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태

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재조합물질, 미생물, 

바이러스, 단백성 독소 등 생물학적 위해가 예측된 연구의 감염과 생물학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 자문위원회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이용하는 경우 IBC 심의대상임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생명의과학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측면을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는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IRB 심의대상임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최신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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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역할별 자가 점검을 통한 단계별 점검시스템 

•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계획하는 연구자는 3Rs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에 입각하여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해야 합니다. 

•   효율적인 심의절차를 위해서는 단계별 점검을 통해 동물실험계획 심의의 불필요한 수정과정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 행정간사, IACUC 위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   연구자가 작성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IACUC에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성 오류나 행정적 

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과 심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역할에 따른 단계별 점검시스템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인 후 모니터링 (PAM)

연구자

실험동물 반입

동물실험계획서

동물실험계획서

종료보고서

동물실험 수행

동물실험 종료

정
부
기
관

점
검

IACUC 위원

행정적 절차상 필요한 항목 수의학적 처치 중점검토(수의사)

과학적 심의 중점사항(과학계)

윤리적 심의 중점사항(민간단체)

동물실험계획서

IACUC 위원 심의가
필요한 항목

행정간사

윤리위원회 심의 

IACUC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절차

역할 분담

행정
검토

전체
심의

위원장
심의

IACUC
지도감독

동물실험
시설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B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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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누락 항목에 대한 수정요청

관련 규정, 기관에 따른 행정적 검토에 대한 수정 요청

과학적·윤리적 심의 내용에 대한 수정 요청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효율적인 심의절차

1차

2차

3차

연구자 작성

행정간사 검토

위원회 심의

승인

ⓒ BIC Study

•   1차 점검(연구책임자/연구자) : 연구자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자가 점검표”를 통해 누락 여부와 필요한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   2차 점검(행정간사) : 행정간사는 소속기관의 운영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보고사항 등  

IACUC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합니다. 행정간사의 사전검토는 

동물실험계획서의 누락항목에 따른 IACUC 위원의 심의평가 절차를 줄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3차 점검(IACUC 위원) : IACUC 위원은 2차 점검을 통해 검토하고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을 

심의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합니다. 기관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전평가 절차 후 전체 IACUC 위원의 

심의절차를 수행한다면, 3단계의 점검 과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심의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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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

•   연구자는 동물실험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기관의 수의사와 소통하여 실험절차 및 실험동물과 관련된 수의학적 

자문을 받고,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와 시설의 사용이나 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대해서 상의해야 합니다. 

•   연구자가 작성하는 동물실험계획서에서 과학적·윤리적 심의평가에 필요한 기본 항목이 누락되거나, 평가하는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요청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정과정으로 

인한 심의기간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시 누락하는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IACUC 위원의 심의를 위해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실험 절차 및 방법 등을 기술해야 

합니다. 

•   본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동물실험계획서의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은 [04]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종별과 고통등급에 따른 사육환경을 고려한 관리방안 등에 대한 작성사례와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IACUC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성항목의 누락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점검을 통해, 연구자가 작성이 필요한 내용이나 관련 규정에 따른 첨부자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하게 되면, 추가 내용 요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정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방법

길라잡이 04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연구자 자가 점검표

부록  [서식 Ⅷ]  동물실험계획 자가 점검표(연구자)

동물실험계획서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수의사

행정간사

연구자

IACUC

                                                                                             ⓒ B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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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위해 연구자가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점검내용 해당 시 첨부 서류

1. 일반사항
• 참여연구자의 정보(소속 및 직위) 확인

• 교육이수정보 확인 
교육이수증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관련 정부기관 보고항목 확인

• 중복실험 및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 작성 확인

•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작성 확인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 실험동물 정보(동물 및 시설) 작성 확인

• 실험동물 공급처 확인

IBC 승인서

기타공급처(번식, 자체 

보유, 기증, 농장동물) 

정보

4. 실험물질

• 실험물질의 정보 작성 확인

•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정보 확인 IBC 승인서

IRB 승인서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 작성 확인

6. 고통등급 
• 고통등급 작성 확인 

• 고통경감조치에 대한 작성 확인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 작성 확인

• 수의학적 관리방안 작성 확인 

•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작성 확인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 사육관리 작성 확인

9. 안락사
• 안락사 정보 작성 확인

• 사체처리 및 기타 방법 작성 확인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안전관리 작성 확인

• 준수사항 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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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간사

• IACUC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   IACUC 행정간사의 기능 및 자격에 대해 국내 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사항이 없으므로, 기관의 표준운영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   기관의 규모에 따라 행정간사와 전문간사를 나누어 운영하기도 하며, 수의사를 전문간사로 지정하여 IACUC 

위원직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간사는 위원회의 문서관리,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위원의 관리,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IACUC 위원의 교육이나 위원회 활동 등에 관여할 수 있고, 

동물실험계획의 사전검토를 비롯하여 심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간사의 영역별 세부 업무]

행정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 기관 내 동물실험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등

위원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문서관리

• 위원 관리

• IACUC 위원 및 연구자 교육 

심의

• 동물실험계획서의 행정적 검토

• IACUC 위원의 심의배정(이해상충관계 확인)

• 심위 위원과 연구자 간의 소통 창구 역할 수행

연구자

동물실험계획서

IACUC 위원

IACUC
지도감독

동물실험
시설점검

정부기관

IACUC
행정간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BIC Study

•   행정간사는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을 검토하여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해상충관계를 확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IACUC 위원은 정규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의 각 항목별로 행정적 검토사항을 확인합니다. 동물실험시설의 

특징(식품의약품안전약처 등록 유무), 실험동물공급 현황(실험동물공급자 여부)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적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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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CUC 위원의 심의가 필요한 항목 중 일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검토를 완료한 후, IACUC 

위원들에게 심의를 배정하고 해당 승인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배포하여 심의를 의뢰합니다. 

•   심의위원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간사는 연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   본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사례[서식Ⅰ]에서는 각 항목의 하단에 행정검토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접수된 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검토

동물실험계획서

관련 규정

                                                                                                 ⓒ BIC Study

•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에 앞서 행정간사가 점검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점검내용

1. 일반사항
• 기관의 소속 및 직위 확인      

• 교육이수 정보 확인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중복실험 여부 확인  

• 3Rs 대안방법 정보 검색원의 적절성  

• 3Rs 정보검색 주제어의 적절성

•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항목 확인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 사육시설 확인      

• 실험동물 반입처 확인

4. 실험물질

•   실험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보고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사용 시 해당 위원회의 별도 승인 

여부 확인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 실험일정 및 상세 절차 작성 확인 

6. 고통등급 • 고통등급 및 고통경감을 위한 관리방안 작성 확인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마약류 학술허가 진행 여부 확인 

•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행 여부 확인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 사육관리 작성 확인

9. 안락사
• 안락사 방법 확인   

• 기관의 사체처리 규정 확인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연구책임자 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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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CUC 위원

•   IACUC 위원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IACUC 위원은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동물실험계획의 심의평가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관리, 연구자의 교육, 표준운영규정에 대한 

점검과 제·개정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   IACUC 위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승인 후 점검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심의 건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1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의견과 함께 전체위원 심의 단계로 진행하는 방법 등 기관의 연구환경을 고려해서 

심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검토 전체위원심의전문위원심의 위원장 승인

사전검토의견

                                                                                                                                ⓒ BIC Study

•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의무는 IACUC 전체 위원에 

해당하지만, 과학계 전문분야의 위원들은 동물실험의 설계나 절차의 타당성을 더 자세히 검토하고, 수의사 

위원들은 수의학적 처치, 민간단체 추천위원들은 동물복지 개선을 중점으로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심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ACUC는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 분야의 심의 영역을 

분업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IACUC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ACUC 위원

과학적 타당성 중점검토

윤리적 타당성 중점검토

전문분야 전문가위원

민간단체추천위원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서 승인 후 점검표

수의학적 처치 중점검토

수의사위원

                                                                                                                  ⓒ B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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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서 IACUC 위원이 점검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점검내용

1. 일반사항 • 연구자의 교육·훈련·경험 적정성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동물실험 목적의 타당성

•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의 적절성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 실험동물 공급처의 적절성

• 실험동물의 종/계통과 마리 수 산정 기준의 적절성

•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및 사육조건의 적절성

4. 실험물질
•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보고 사항에 따른 실험물질의 정보 확인

•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여부 확인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 동물실험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이해

• 동물실험절차의 윤리적인 고려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절성

• 수술 등 전문기술이 포함된 경우, 전문성, 숙련도의 적절성

• 물질의 투여용량, 투여방법에 따른 동물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6. 고통등급 
•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 및 스트레스 등급평가에 대한 적절성

• 고통경감조치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   종별 특성에 따라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관찰빈도 및 계획의 

적절성

• 수의학적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적용의 적절성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 실험동물 종별 특성에 적합한 사육환경의 적절성

• 실험동물 복지를 고려한 환경 풍부화 도구의 사용

• 급이, 급수, 행동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사유의 적절성

9. 안락사
• 실험동물 종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실험 목적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과 기관의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해야 하며, 동물실험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한 심의기준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실험동물 종별, 고통등급별 작성사례 및 동물실험의 과학적·윤리적 

심의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심의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승인 

후 점검 시 고려사항은 본 길라잡이 [0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라잡이  04 동물실험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한 심의기준

         05 심의평가서 작성요령

          06 승인 후 점검 시 고려사항





03
연구환경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의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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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구환경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의 항목 선택 

•   심의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연구자가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가진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그 내용을 동물실험계획에 IACUC 위원이 이해하고 검토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IACUC는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고,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관의 연구환경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심의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본 길라잡이에서 제공하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서식은 동물실험의 절차에 따라 10개의 항목과 그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기관의 연구환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 항목/선택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서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윤리위원회 : 업무 협약

인체유래물 이용

ㅇ

생물학적 
위해물질 이용

마약류 사용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IBC) 승인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서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동물실험계획서 서식

기관내 
IACUC 설치 여부

기관의 연구환경에
따른 IACUC 유형

동물실험시설
식약처 등록 여부
(보고사항확인)

연구 규제시험 교육 또는 훈련 실습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구분

동물실험 수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No

OR

YES

YES

기타 고려사항
: 실험물질에 따른
  타 위원회 
   승인 사항

YES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No

통합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실험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동물실험 시설?

기관
내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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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실험시설 특성별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적 보고 항목 

•   동물실험시설은 기관의 특성이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 유무에 따라 

연구환경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보고 및 점검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ACUC는 기관의 

연구환경에 적절한 동물실험계획서의 서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시설이 있는 기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연구책임자·윤리위원회·운영위원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신규 설치, 동물실험시설 이용규정, 실험동물의 주문, 관리 등에 관한 업무분담 및 

운영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록 여부에 따른 보고사항  

길라잡이 04   항목 2.2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른 분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서식Ⅰ] 항목 3.1 실험동물 정보

    항목 4   실험물질 정보

    항목 9.2 사체처리방법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는 기관단위별로 1개의 IACUC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의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이지만, 학교기관처럼 다수의 동물실험시설이 있는 

IACUC도 있으며, 지역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하기도 합니다. IACUC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종류를 시설별로 구분하거나, 하나의 서식 내에 

시설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동물실험계획을 작성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가 계획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장소가 기관 내의 시설이 아닌 경우, 해당 외부시설의 IACUC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IACU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IACUC와 협의하여 확인해야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동물실험계획서에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관의 동물실험시설 차원에서 관련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들을 동물실험계획서에 추가하여, 

동물실험계획의 내용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 수행내역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 실태보고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관련 정부기관의 보고와 관련된 내용  

길라잡이 04 [서식Ⅰ] 항목 2.1/2.2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분류

             항목 4. 실험물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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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른 필수 항목의 특성

• 기관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서를 구분하여 제공한다면, 연구자의 작성과 IACUC의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은 사용목적에 따라 시험·연구·교육 및 훈련의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각각의 목적과 관련 

정보검색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작성  

길라잡이 04 [서식Ⅰ] 항목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의무가 없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매년 반복되는 훈련목적의 동물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좀 더 간소화한 서식을 마련한다면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시설 중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규제시험을 하는 기관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의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공급업체를 통한 실험동물 반입 정보, 

규제시험의 절차상 상세 방법, 고통등급 등이 제한적이므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계획서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IACUC 유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통합위원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공동 윤리위원회

동물실험시설 (보고사항)

식약처 등록 동물실험시설 기타 : 기관 내부, 외부 기관 등

연구 교육 또는 훈련 실습규제 시험

신규승인 변경승인 재승인 종료 보고

동물실험 목적

동물실험계획 단계

[기관의 연구환경,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 서식 선택 시 고려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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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동물의 종별 고려사항

•   동물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종별 특성에 따라 보정법이나 식별법, 채혈법, 사육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별 특성에 따른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항목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마취·진정제 등의 수의학적 관리방법, 

안락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동물 종에 따른 생물학적 특징과 본성에 따라 종별 특성에 적합한 환경풍부화 도구나 사육환경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에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관리방법을 대해 이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기관에 따라 특정 동물종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서 서식을 해당 종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한다면, 작성하는 연구자나 심의하는 IACUC 위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관의 특성에 따라 IACUC가 실험동물 종별로 작성항목을 구분하여 서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04]의 다음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험동물종별 작성사례와 작성요령  

길라잡이 04 [서식Ⅰ] 항목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항목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항목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항목 9. 안락사





04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3.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4. 동물실험계획서 수정사항 요약표

5.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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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   기관의 특성에 맞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서식이 마련되었다면, 연구자는 IACUC의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서식에 알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길라잡이에는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요령, 작성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 IACUC 위원의 심의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동물실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연구자가 작성하는 동물실험계획서는 연구의 진행단계에 따라 크게 3가지(신규승인, 재승인, 변경승인) 

신청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심의과정에서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해 행정간사나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경우나 전체 위원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의 평가의견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사항에 대한 수정사항 요약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한 내용에 대해 수정사항 요약표와 함께 기존에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수정사항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은 예측한 실험결과와 상관없이 종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실험기간 

중도에 실험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최초로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재승인

•   장기간 수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작성이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IACUC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단위로 재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IACUC 

승인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연차의 동물실험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의 승인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으며, 계획의 변경 

여부에 따라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요약표와 함께 변경사항이 기재된 

동물실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승인

•   동물실험 수행기간 중에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획서의 변경내용에 따라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됩니다. 

수정

•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신규승인, 재승인, 변경승인)에 대해 행정간사나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전체위원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종료보고

•   실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IACUC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료보고 

기한(15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의 권장사항이지만, IACUC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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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길라잡이에서 설명하는 단계별 동물실험계획서와 종료보고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와 종료보고서의 서식  

부록 [서식Ⅰ]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서식Ⅱ]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서식Ⅲ]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Ⅳ] 동물실험계획서 수정사항 요약표

 [서식Ⅴ]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 단계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 

신청서

재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수정사항 
요약표

신규
① 신규 작성요령 참고 V - - -

①-1 신규 수정 심의의견 반영 V - - V

재승인

변경 

없음

② 재승인
해당년도 
실험요약

- V - -

②-1 재승인 수정 심의의견 반영 - V - V

변경

있음

② 재승인 변경내용 표시 (V)* V V -

②-1 재승인 수정 심의의견 반영 (V)* V V V

변경승인
③ 변경 변경 전/후 요약 V - V -

③-1 변경 수정 심의의견 반영 V - V V

종료보고 ④ 종료보고 동물실험 종료 15일 이내에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제출

* 재승인신청서의 경우, 제출서류의 종류는 IACUC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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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계획서의 구성  

•   동물실험계획서는 동물실험 절차의 순서대로 동물의 반입부터 안락사까지 동물실험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서식을 동물실험 절차의 순서대로 구성하면,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작성하는 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IACUC 위원이 동물실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항목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제시하면 연구자가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생명공학육성법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의사법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취급규칙 

- 폐기물 관리법 등

•   동물실험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인체유래물을 사용한다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IBC(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물실험계획서의 서식 내에 동물실험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다면, 연구자는 승인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IACUC는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약물 중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이 필요한 약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식에 내용을 작성할 때 연구자가 작성하는 데 부담을 줄이고 용이하게 서식을 채울 수 있도록 서술형의 

답안보다는 항목별 예시가 나열된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

관련 규정

동물실험계획서

행정검토

                                                                                                               ⓒ BIC Study

동물실험계획서의 작성방법  

•   해당사항에 표시하거나 가능한 간단·명료(…임, 또는 …음)하게 작성합니다.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각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누락사항 없이 기술해야 하며, 해당 실험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동물실험 관련 비전문 분야의 IACUC 위원을 고려하여 전문용어는 지양하고, 이미지/사진/도표 등의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IACUC 위원의 심의결과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정된 내용을 기존의 동물실험계획서에 

반영하여 구분(글자색 또는 형광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종료보고서는 실험종료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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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활용방법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는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특성별, 실험동물 종별, 고통등급별 

작성사례와 작성요령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구자와 IACUC 위원이 해당 항목에 대한 최신의 동향과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참고자료(문헌, 기관 및 단체사이트 등)를 제시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작성요령

작성사례
LAW

▣

                                                                                                 ⓒ BIC Study

연구자는 외과적 처치, 보정법, 식별법, 채혈법 등의 실험방법과 고통과 스트레스 관찰, 고통경감을 위한 수의학적 

처치에 대한 실험동물 종별 작성사례와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육관리에서는 특히 동물 종에 따른 

생물학적 특징과 본성을 고려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본 길라잡이에서는 계획하는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고통등급을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자들을 

위해 명확한 정의와 여러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통등급에 따른 고통경감조치에 대해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구자들이 동물실험계획과 관리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본 길라잡이에 제시하는 작성사례는 다양한 동물실험의 방법 중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험동물 종별 작성사례와 작성요령  

길라잡이 04 [서식Ⅰ] 항목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항목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항목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항목 9. 안락사

고통등급에 따른 분류와 고통경감을 위한 관리

길라잡이 04 [서식Ⅰ] 항목 6. 고통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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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는 계획하고 있는 동물실험의 기본 정보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1.1. 개요

동물실험 제목 

(국 문)                                                                                                

(영 문)                                       

실험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총  일/주/개월/년) 

공동연구 기관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동물실험 제목 •   동물실험의 제목은 포괄적으로 기술하기보다, 동물실험의 내용과 예상되는 결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국문과 영문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제목은 국문명을 영어로 단순히 

바꾸기보다는 국제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문 제목을 권장합니다. 

동물실험 기간 •   동물실험의 계획에 따라 개시일과 종료일을 작성합니다. 동물실험은 IACUC 승인 이후 

가능하므로 개시일은 IACUC 승인일부터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동물실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작성이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IACUC의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연구 기관 •   소속기관 연구자가 타 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명을 작성하며, 

공동연구 기관 및 기관 외부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시설의 정보 또는 외부 기관의 참여 

연구자 정보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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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일
반
사
항(

실
험 

개
요/

참
여 

연
구
자 

정
보)

항목

더하기
연구과제정보

IACUC는 연구비 지원을 받는 동물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

과 제 명

 해당사항 

없음

(국 문)                                                                                                

(영 문)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과제의 총 동물실험 중 차수 : (해당 차수) 차  / (예정된 총 실험 차수) 

연구비 지원기관 :   

 이해상충 없음 : 연구비지원 기관과 경제적 또는 기타 이해상충 없음을 신고함. 

 이해상충 있음 : 이해상충 관련 사항은 별도로 고지함.(예 :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지원처)

•   연구비를 지원받아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대한 유효성과 신뢰성의 

영향력 판단에 중요하므로 연구과제의 정보와 함께 연구비 지원 기관명, 연구자가 연구비지원 기관과 

경제적 또는 기타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여러 번의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예정된 동물실험의 총 차수와 해당 실험이 몇 번째인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 수행에 필요한 실험동물 구입비, 실험 처치 및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 출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상 비용처리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과제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04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38

1.2. 참여 연구자 정보 및 역할  

연구책임자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학위 연 락 처 E - m a i l

동물실험 

경 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교육이수

교 육  기 관 : 

교 육  일 자 :  
교육 이수번호 : 

연구자(1)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학위 연 락 처 E - m a i l

동물실험 

경 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교육이수

교 육  기 관 : 

교 육  일 자 :  
교육 이수번호 : 

연구자 정보 •   연구책임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참여자 모두가 동물실험 관련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참여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는 연구자 작성칸을 추가하여 공동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의 관련 정보(성명, 소속, 직위, 전공, 연락처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자의 전공분야(예: 컴퓨터공학과)가 계획하는 동물실험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구자의 자격에 대한 수행가능성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실험동물 종의 

동물실험 수행 경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로 연구자의 숙련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1~3년, 3년 이상 등 

선택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시설별 기준에 따른 이용자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출입허가를 득한 후에 

동물실험실 이용이 가능하므로 최근에 받은 교육이수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연구자 자격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의 전공분야, 수행경력, 교육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실험동물  •   해당 연구자 중 1인 이상을 실험동물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계획서 상에 표기합니다. 

관리담당자 •   실험동물 관리담당자는 실험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동물실험기간 중 

기관의 동물실사육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 일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연구자입니다. 

연구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승인 후 점검에서도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실험동물 관리담당자를 통해 수행내용을 확인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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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

일
반
사
항(

실
험 

개
요/

참
여 

연
구
자 

정
보)

항목

더하기
연구자 정보

IACUC는 연구자의 자격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학위
※ 증빙서류첨부

연 락 처 E - m a i l

동물실험 

경 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 증빙서류첨부

교육이수

(정부)

교 육  기 관 : 

교 육  일 자 : 

교육 이수번호 : 

교육이수

(기관내부)

교 육  일 자 : 

교육 이수번호 : 

생 물

안전교육

교 육  기 관 : 

교 육  일 자 : 

교육 이수번호 : 

•   단순 기재만으로는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수행경력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속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학력정보나 전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정보나 보고서 

등으로 동물실험 수행 경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기관에 따라서 교육이수증에 대한 상세항목을 추가하여, 정부주관교육이나 기관자체교육에 대해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LMO 동물시설 이용 시 필요한 생물안전교육의 이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윤리적인 수행에 대한 서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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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는 계획하고 있는 동물실험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작성하고, IACUC 위원은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연간 동물실험의 실태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동물실험의 수행내역을 취합하므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가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다음 항목을 체크할 때 하나의 항목만 

선택하고, 만약 해당 실험이 여러 개의 항목에 포함된다면 비중이 더 큰 분야에 표기해야 합니다. 

2.1.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분류[농림축산검역본부 수행내역 보고사항] 

 기초 연구 : 기초과학 탐색 등 학술연구

 종양학

 심혈관계 혈액과 림프계

 신경계

 호흡계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근골격계

 면역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대사

 감각기관(피부,눈,귀)*

 다체계(multisystemic)

 행동학/동물행동학/동물학 

 그 외

   * 코는 호흡기계, 혀는 소화기계에 포함

 중개 및 응용연구 : 기전연구와 사람임상 사이 모든 질병치료관련 연구

 (사람) 암

 (사람) 전염병

 (사람) 심혈관계 질환

 (사람) 신경 및 정신장애

 (사람) 호흡장애

 (사람)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사람) 근골격계 질환

 (사람) 면역 질환

 (사람) 비뇨생식계 질환

 (사람) 감각기 질환(피부, 눈, 귀)

 (사람)   내분비기관 및 물질대사 

질환

 그 외 사람과 관련된 질환

 동물 질병 및 질환

 동물 복지

 질병 진단법

 식물 질병

 비규제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

    (  법적으로 필요한 실험이 아닌 

순수연구목적)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보호 연구

 종 보존을 위한 연구 → ❶

 법의학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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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동
물
실
험
의 

목
적 

및 

필
요
성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 ❷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regulatory test)

 품질관리(batch safety and potency testing, pyrogenicity testing 포함) 

 효능과 내성 테스트(efficacy and tolerance testing)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식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사료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화장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기타  
 복수에서 추출하는 단일항체 등 반복적인 시험

 교육이나 훈련    

 수의대      의대      자연과학대      기타 :   → ❸

 기타 :   

→ ❶ 종 보존을 위한 연구 •   야생동물멸종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등이 해당되며, LM 동물을 번식하여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분류에 속합니다. 

→ ❷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   LM 동물을 생산하는 번식실험 등이 여기에 속하며, 동물실험 방법 상 

LM 동물을 만들어서 기초연구나 중개연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동물실험의 분류는 기초연구나 중개연구로 보고해야 합니다.

→ ❸ 교육이나 훈련 •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수의대/의대/자연과학대를 구분하고, 기타의 대학은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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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시험을 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종류 법 고 시

인체 약품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576호)

대한민국 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02호)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71호)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83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6호)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3호)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호)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 약품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호)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22호)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5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29호)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성 시험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23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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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동
물
실
험
의 

목
적 

및 

필
요
성

 물질종류 법 고 시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03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공업용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식물 보호제
농약관리법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살충제
농약관리법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사료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화장품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47호)

기타

건축법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OECD 화학물질 시험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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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적 보고사항]

 의약품(생약·한약)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진단기기)

 화장품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실적 보고사항 아님(개인학술연구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은 연간 수행내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험동물사용현황에 대해 보고할 때에는 동물실험의 목적(용도)별로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를 구분하여 사용량을 보고합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가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없는 교육, 개인학술연구 등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적 

보고사항 아님’에 표시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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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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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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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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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물실험원칙(3Rs)에 따른 대안방법 정보검색 

중복실험 검색  PubMed            한국학술정보             기타 (  )

3Rs 정보 검색원

연구
 ALTBIB-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CCAC 

 NC3Rs

 기타 (  )

시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EURL ECVAM DB-LAM 

 OECD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기타 (  )

교육
 Norecopa 

 InterNICHE 

 HSVMA  

 기타 (  )

핵심 단어

(Key words)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Replacement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   관련주제어(animal alternatives replacement 
species education/test)

Reduction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 관련주제어(experiment design bias)

Refinement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   관련주제어(enrichment handling pain stress 
refinement)

정보 검색일 (3개월 이내)     

중복실험 검색 •   연구자는 계획하고 있는 동물실험이 기존에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 검색원을 
통해 확인하여, 불필요한 중복실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복실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검색원은 PubMed,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IA),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 ScienceDirect, 
Scopus, SciELO 등이 있습니다. 

3Rs 정보 검색원 •   연구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에 대하여, 3Rs 원칙에 따라 대안방법 사용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색한 정보 검색원과 검색결과를 
동물실험계획서에 기록합니다.

 •   특히 통증이나 고통스러운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통증 및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기관의 연구환경에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의 3Rs 대안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정보 
검색원을 선택해야합니다.

핵심 단어(Key words)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고 정보검색원을 적절하게 선정한 후, 
연구의 관련성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검색어를 선정해야 합니다. 연구주제에 따라 
검색에 활용할 주요 키워드를 개념별로 추출하고, 검색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 검색일 •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보 검색 수행일자를 기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3Rs 대안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는지 심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라 3Rs 
정보검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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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1. 연구 목적인 경우

3Rs 정보 검색원 연구

 ALTBIB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CCAC 

 NC3Rs

 AnimAlt ZEBET

 NAL

 기타 (                    )

핵심 단어

(Key words)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ischemic myocardial infarction, miniature pig

 ischemic myocardial infarction, species, alternative 

 ischemic myocardial infarction, experiment design

 enrichment, miniature pig, refinement

정보 검색일  2020. xx. xx.

작성사례 2. 시험 목적인 경우

3Rs 정보 검색원 시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EURL ECVAM DB-LAM 

 TSAR

 OECD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FDA Advancing Alternative Methods

 기타 (                   )

핵심 단어

(Key words)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000(투여물질), Toxicity test, PK/PT, miniature pig 

000(투여물질), Toxicity test, species, alternative, in vitro

000(투여물질), Toxicity test, experiment design, statistics

Toxicity test, miniature pig, enrichment, pain 

정보 검색일  2020. xx. xx.

작성사례 3. 교육 목적인 경우

3Rs 정보 검색원 교육

 Norecopa 

 InterNICHE 

 BIC Study

 HSVMA  
 기타 (                   )

핵심 단어

(Key words)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endovascular novice, training, miniature pig

 endovascular novice, alterative

 endovascular novice, experiment design, statistics

 training, miniature pig, pain

정보 검색일  2020. xx. xx.

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른 3Rs 정보 검색원

연구

• ALTBIB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 USDA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 Johns Hopkins University Center for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 NC3Rs :   National Centre for the Replacement, Refinement and Reduction of 
Animals in Research 

• CCAC : Canadian Council on Animal Care

• AnimAlt ZEBET-database for alternative methods to animal experiments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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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목적에 따른 3Rs 정보 검색원

시험

•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 OECD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 EURL ECVAM DB-LAM

• FDA Advancing Alternative Methods

• TSAR :   Tracking System for Alternative test methods Review, Validation and 
Approval in the Context of EU Regulations on Chemicals 

교육

• Norecopa 

• InterNICHE

• HSVMA alternatives to the harmful use of animals in science and education

• BIC Study 

•   연구목적 : 새로운 후보물질의 탐색이나 검증에 대한 지식의 일반화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놓은 고급 검색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실험기법들을 검색 후 진행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방법의 사례로 신경계통의 지각·감각이 낮은 동물을 선택하거나, 실험동물 종별 

사육환경 및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설계 및 PREPARE(동물실험의 계획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ARRIVE(동물실험의 연구결과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목적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생물학적 제제, 화학물질, 농약 등에 대한 약물동태 분석, 독성시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험물질의 유효성 및 안전성, 효능성을 평가하는 비(전)임상시험입니다(단, 화장품은 

일부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 3Rs 대체방안의 검색결과를 적용할 때는  인체 피부모델, 인공조직/장기, 

줄기세포기반 바이오마커, 유정란 또는 세포를 이용한 시험, 독성대체시험법 등 해당 규제 국가의 지침과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목적 : 동물의 해부학적·생리학적 정보와 같이 이미 검증된 내용을 전달하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물모형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동영상자료 등 이미 개발된 3,000 개 이상의 대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사 등의 수술기법 

훈련은 이를 대체하는 동물모형, 사체,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후에 동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Rs 정보검색 관련주제어

Replacement

Digital imaging, in vitro, Animal Use Alternatives, Replacement, Species …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세포, 조직, 컴퓨터 모델, 수학적 모델 등) 또는 
하등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검색주제어

Reduction

Experiment design, Bias, Statistics …

적절한 실험동물 종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실험군의 크기를 선택하고, 정확한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주제어

Refinement

Enrichment, Handling, Pain, Stress, Refinement …

실험절차 상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험 방법과 사육환경의 개선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검색주제어

▣ 참고자료 : 3Rs 검색을 위한 검색식 및 검색전략에 대한 정보

-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bicstud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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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자는 동물실험의 배경, 목적, 실험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선행연구 또는 관련된 참고 문헌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이 전문분야가 아닌 위원을 포함하여, IACUC 위원들이 동물실험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과 검증하려는 가설을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표현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타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동물실험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

더하기
예상되는 성과

IACUC는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외에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작성을 요청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성과(3Rs 정보검색 결과 위험/희생 대비 기대되는 이익 분석)

•   동물실험의 결과로 인류 또는 동물에게 미치는 사회적·의과학적 발전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학문적 가치를 

기술합니다. 

•   IACUC 위원은 실험동물에게 가해지는 통증과 스트레스의 위해 정도, 희생 대비 효과(Harm Benefit 

Analysis)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평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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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3.1. 실험동물  작성사례

동물종류

 마우스  랫드  토끼    

 개  돼지  원숭이

 기타(             )

미생물학적 등급
 SPF  준SPF(Clean)  일반(Conv.) 

 기타(    )

사육희망장소
 barrier구역  Semi-barrier구역  일반구역

계    통 C57BL/6  외부기관(                                             )

LMO
IFN-gamma deficient(C57BL/6)

생물안전등급  ABSL1  ABSL2   ABSL3   ABSL4 

(IBC 승인번호: 2018-xxxx-xx )

실험동물

공급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업체

   (업체명 :                                            )  

 기타 ( 자체 보유 생산 )

성별/수량 ♂: 5  ♀: 10  

체중/주령 20 gram/   5 주령

동물정보  •   동물의 종, 계통의 국제 학명, 유전적 변형 상태(예. 유전자 제거 또는 형질전환), 유전자형, 

성별, 수량, 체중, 주령 등의 관련 정보를 작성합니다. 

  •   유전자변형(LM)동물을 이용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LMO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IBC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육시설정보 •   동물의 미생물학적 등급과 그에 따른 사육장소를 기재합니다. 기관의 사육공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외부기관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사육가능공간의 정보(온·습도, 차압, 

공조 방식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LM 동물의 이용 시에는 해당 실험의 위해도 평가에 따라 

LMO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대한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사육시설과 사육조건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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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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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의 공급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을 사용할 때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해외 기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기타실험동물의 공급출처로는 가축사육업자, 가축시장, 경매장, 공여·기증, 자체생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한 출처를 기입해서 IACU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험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인정받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특히, 유전자변형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LMO 수입신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농장동물 등 실험동물공급업체가 없는 동물종의 경우, 가축사육업자, 가축시장, 경매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동물실험시설에서 반입하거나 기증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질병관리 등 반입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체 번식으로 인해 실험동물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번식장소를 기입하고 번식보고서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급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해당동물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만 동물실험이 가능합니다.

      IACUC 위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따라 실험동물의 공급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실험동물공급업체에서 공급받지 않는 경우, IACUC의 윤리적 심의가 필요합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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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당 동물 종(Species)과 계통(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   해당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동물의 종, 계통에 대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구내용에 따라 

성별, 발육 단계를 포함하여 실험동물의 세부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연구자가 계획한 가설의 목적에 적절한 실험동물의 종/계통을 선정한 타당성에 대하여 참고문헌을 토대로 

기술해야 하며, IACUC 위원은 과학적인 목적과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실험동물 종 선택에 대한 정보 

    CCAC(3rs.ccac.ca/en/research/reduction/reduction-species-and-model-selection.html)

3.3.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능하면 동물 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의 제시)  작성사례

기존 논문(Uhtheoff et al. 2002)을 바탕으로 최대 파열 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실험동물 수는 최대 파열 강도의 

평균 차이 90, 표준편차 40, Alpha=0.05, 1-Beta=0.8, 탈락율 20%로 한 power analysis를 통해 각 군마다 6마리로 

정한다. 따라서(2개 군 x 6마리) + 실험 실패율 대비 각 군별 1마리씩 추가하여(즉 2마리 추가), 총 14마리가 필요하다.

•   실험에 필요한 동물의 개체수는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통계적 근거 및 표본 수의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수는 문헌을 근거로 산출하고, 연구환경 및 발생 가능한 변수를 감안하여 폐사 탈락률을 

포함한 동물 수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실제 동물 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고문헌을 토대로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 선행연구의 실험결과나 유사실험 등 

과학적 근거를 모두 제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LMO 설치류의 경우, 참고문헌이 아닌 이전의 번식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종/계통과 

마리 수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계통의 선택의 합리적인 이유와 마리 수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 참고자료 : 실험동물 사용 수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 

    Experimental Design (nc3rs.org.uk/experimental-design)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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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4.1. 투여물질   ※실험물질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작성              

실험물질명(1)

4.2. 정부기관 보고 실험물질 항목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전보고대상)

→ ❷

  해당사항 없음

병원체 

분류

 제1급감염병(병원체 :  )    제2급감염병(병원체 :  ) 

 제3급감염병(병원체 :  )    제4급감염병(병원체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위험군 

분류

 제3위험군(병원체 :  )     제4위험군(병원체 :  ) 

※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름

(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번호 :  )

재해유발 가능물질 

(※실적보고항목)

→ ❸

 해당사항 없음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및 각호 부합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고시한 물질

 미생물(병원체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번호 :  )

기타

 

 

 

방사선 핵종

인체 혹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  )

기타(  )

동물실험시설은 연간 수행내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때, 위해물질의 사용과 재해유발 가능물질 

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가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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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동물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물질 정보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IACUC는 동물실험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물질 등을 사용할 때, 연구자와 사육관리자 등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험물질 중 이러한 

위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생물안전위원회(IBC)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검토한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정부기관의 보고 사항에 따른 실험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❶ 실험물질명 •   실험동물에 투여예정인 실험물질의 명칭을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기재합니다. 

 •   물질 정보 기재 시 특허 등의 문제로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 유래를 알 수 있는 

대략적인 성분(예: ~ 유래 단백질, ~ 추출물의 화학물질), 예상되는 효능/효과, 동물에게 

사용되는 용법/용량(pretest 또는 관련 문헌에 의해 결정된 용법 용량), 실험물질에 의한 

부작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❷ 생물학적 위해물질 •   동물실험에서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생물안전등급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험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보고대상이므로, 연구자는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서(「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   생물학적 위해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공학육성법」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

▣ 참고자료 : 생물학적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http://biosafety.cdc.go.kr 또는 https://www.cdc.gov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과 제4위험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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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분류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과 제4위험군

세균 

제4위험군 해당 세균 없음

제3위험군

Bacillus B. anthracis (플라스미드 pXO2 소실 균주(스턴 포함) 제외)

Bartonella B. bacilliformis

Brucella B. abortus

B. canis

B. melitensis

B. ovis

B. suis

Burkholderia B. mallei (구)Pseudomonas mallei

B. pseudomallei

Coxiella C. burnetii

Francisella F. tularensis

Mycobacterium M. africanum

M. bovis (BCG주 제외)

M. tuberculosis

Orientia O. tsutsugamushi (구)Rickettsia tsutsugamushi

Pasteurella P. multocida type B

Rickettsia R. africae

R. akari

R. australis

R. canadensis

R. conorii

R. japonica

R. montanensis

R. parkeri

R. prowazekii

R. rhipicephali

R. rickettsii

R. sibirica

R. typhi (구)Rickettsia mooseri

Yersinia Y. pestis

바이러스

제4위험군

Arenaviridae

Chapare virus

Guanarito virus

Junin virus

Lassa virus

Lujo virus

Machupo virus

Sabia virus

Bunyaviridae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Filoviridae Ebola virus

Marburg virus

Flaviviridae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Hanzalova virus

Hypr virus

Kumlinge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Herpesviridae Herpesvirus simiae (Herpesvirus B or Monkey B virus, Cercopithecine 
herpesvirus [CHV-1], B virus)

Paramyxoviridae Hendra virus

Nipah virus

Poxviridae Variola virus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은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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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위험군 Arenaviridae 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LCM)(neurotropic strain)

Flexal virus

Mopeia virus

Bunyaviridae Estero Real virus 

Shokwe virus

Fort Sherman virus 

Akabane virus

Germiston virus

Kairi virus

Oropouche virus

Rift Valley fever virus

Thiafora virus

Dugbe virus

Nairobi sheep disease virus

Hantaan virus

Sin nombre virus

SFTS virus  
(Severe fever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Coronaviridae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Flaviviridae Alkhumra hemorrhagic fever 
virus 

Cacipacore virus

Gadgets Gully virus

Israel turkey meningitis virus

Kedougou virus

Koutango virus

Louping ill virus

Meaban virus

Murray Valley encephalitis virus

Naranjal virus

Negishi virus

Powassan virus

Rocio virus

Sal Vieja virus

San Perlita virus

Saumarez Reef virus

Sepik virus

Spondweni virus

St. Louis encephalitis virus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
borne encephalitis virus 및 그 외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Wesselsbron virus

West Nile virus

Yaounde virus

Yellow fever virus

Orthomyxoviridae Avian influenza virus affecting human

Poxvviridae Monkeypox virus

Prions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TSEs) agent

[Creutzfeldt-Jacob disease and kuru, Bovine spongiform 
enephalopathy(BSE) and other related animal TSEs]

Retrovirida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types 1 and 2

Human T cell lymphotropic virus (HTLV) types 1 and 2

Simian immunodeficiency virus (SIV)

Rhabdoviridae Vesicular stomatitis virus

Rabies virus (Fixed Rabies virus 제외) 

Togaviridae Chikungunya virus

Semliki Forest virus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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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

제4위험군 해당 진균 없음

제3위험군 Acremonium Acremonium spp. (구)Cephalosporium spp.

Aspergillus Aspergillus spp.

Candida Candida spp.

Cladophialophora Cladophialophora spp.

Cryptococcus C. gattii

C. neoformans 

Dactylaria(Ochroconis) D. gallopava

Emmonsia
E. parva

E. crescens 

Epidermophyton Epidermophyton spp.

Exophiala(Wangiella) E. dermatitidis

Fonsecaea F. pedrosol

F. compacta

Fusarium F. moniliforme

F. solani

Madurella M. grisea

M. mycetomati

Microsporum Microsporum spp. 

Neotestudina Neotestudina rosatii

Paecilomyces Paecilomyces spp.

Paracoccidioides P. brasiliensis

Penicillium P. marneffei

Pneumocystis P. jirovecii (구)P. carinii

Sporothrix S. schenckii

Trichophyton Trichophyton spp.

병원체 분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체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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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감염병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제3급감염병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類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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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재해유발 가능물질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유발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 실적보고 시, 동물실험시설이나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가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으로 국민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질명, 사용목적 및 사용량(mL, kg)을 기재해야 하며, 물질유형은 

화학물질, 미생물(병원체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기타로 구분하여 보고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및 각 호에 부합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고시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main.do)에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   수은 및 다수화합물, 중금속(CdClll2), Dinitrochlorobenzene(DNCB), 

2,4,6-trinitrobenzenesulfonic acid(TNBS), Oxazolone,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 Nitrofen,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Cadmium 

chloride, Toluene, Dibutyl phthalate, CHCl3(Chloroform), 에틸 카바메이트 등

 •   IACUC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연구자에게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장구와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main.do) 

(2) 미생물(병원체 포함) •   동물실험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이나 전염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내용을 작성합니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의미하며, 동물실험에서 사용 예정인 LM 동물 또는 LM 세포주의 등급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   유전자재조합실험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 및 면제실험으로 분류하며, 제2위험군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IBC 심의대상이므로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https://www.lmosafety.or.kr/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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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핵종 •   RI 작업(RI 투여, PET 촬영) 및 방사선조사 실험(X-ray, C-arm, 골밀도 촬영 등)을 

계획하는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동물에 RI를 투여하는 경우, 동물의 호흡 또는 배설로 인해 RI 물질이 방출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적절한 투여량을 실험에 사용해야 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선 

차폐시설이 된 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5)   인체 혹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

 •   동물실험에서 인체 혹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의 투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유래의 조직이나 세포를 사용하는 동물실험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전에 IRB의 승인을 받고,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더하기
실험물질의 추가정보

IACUC는 동물에게 투여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 및 투여 시 

예상되는 효능/효과

위해도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   투여물질의 투여용량 횟수, 투여방법(경로), 폐기방법에 대해서는 “5.2.실험 설계 및 절차”에 작성하므로, 본 

항목에서는 위해 물질에 대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   투여물질이 연구자나 실험동물에게 미칠 위해도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해야 하고, 위해정도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해 방지)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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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5.1. 실험방법 개요

 시료의 투여 및 접종

 재료 및 시료의 채취

 외과적 처치

 유전 및 육종 

 방사선 조사 

 감염

 발암 

 생리적 상태 및 행동관찰

 기타                   

5.2. 실험 설계 및 절차(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동물실험 일정 및 방법 → ❶  

실험군의 동물 배정 방법 → ❷ 

통계학적 분석방법 → ❸

외과적 처치가 포함되는 경우 → ❹
 생존수술    비생존수술

외과적 처치방법

실험도구 → ❺
도구명

멸균 여부

실험장비 → ❻
장비명

사용시점/횟수

동물반출 → ❼
반출시기

반출사유

보정법 → ❽

 마취제 및 진정제 등 약물 사용(약물명 :  )

 보정틀 사용 (사용 횟수: ___ 회 / 1회 사용 시간:  )

 손으로 보정

 기타 

실험물질 → ❾

투여물질

투여용량 및 횟수

투여방법

폐기방법

식별법 → ❿

 유색법(개체별로 색깔 구분) 

 Ear punch

 Ear tag

 Microchip

 제모

 문신

 케이지별

 목줄

 기타 

시료채취 → 
 혈액    뇨    조직    기타 

채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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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동물실험 일정  

및 방법

 •   연구자는 동물의 반입부터 안락사를 포함하여 실험종료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기술해야 

합니다. 

  •   복잡한 연구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의 전 과정에 대해 일정표(시간별 도식도)나 

도표(흐름도)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식도 사례)

NSG

Tumor
Injection

CAR-T injectionCAR-T injection

Tumor mass measurement by IVIS(once a week)

IVIS value 1 × 10^11
혹은 6개월

  •   실험절차는 대조군을 포함하는 각각의 실험과 실험군별로 수행하는 모든 실험 절차의 

세부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만약 반복실험이 필요하다면, 각 실험 별 반복 횟수 및 근거 문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동물실험 설계 및 보고에 대한 정보

-   The PREPARE Guidelines: Planning Research and Experimental Procedures on Animals : Recommendations 

for Excellence (동물실험의 계획 및 절차)

-   The ARRIVE Guidelines :  Animal Research: Reporting of In Vivo Experiments  

(동물실험의 연구결과 보고 가이드라인)

-   Experimental Design (nc3rs.org.uk/experimental-design)

-   3Rs-Reduction (http://www.3rs-reduction.co.uk/html/main_menu.html)

-   CCAC(3rs.ccac.ca/en/research/reduction)

작성사례

<동물실험 일정 및 방법>

미니돼지를 반입하여 2주간의 검역/순화기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시설의 환경에 적응시킵니다. 개흉술을 시행하여 

심근경색을 유발시키고 치료물질을 투여합니다. 수술 시 사용할 모든 기구들은 autoclave하여 멸균시키고, 봉합사, 

수술포 등 그 밖의 물품들도 모두 멸균된 것을 사용하여 무균적 수술을 시행합니다. 

술 후 일주일 뒤 심근경색과 회복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초음파를  시행하며, 이때 동물은 마취하여 진행합니다.  

술 후 4주까지 동물을 유지한 뒤, 안락사하여 조직적출을 진행하고, 조직학적 분석 등을 진행합니다.

동물 반입
검역 및 순화

개흉술 : 심근 
경색 확립, 
치료제 투여

심초음파 안락사 후 
조직적출

0 2주
3주차

(수술 후 1주)
6주차

(수술 후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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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실험군의 동물  

배정 방법

 •   실험별 사용할 동물의 전체 수량과 실험군과 대조군 등 각 군별로 사용할 동물의 개체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무작위배정 또는 번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각 실험군에 동물 배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동물을 실험군에 배정할 때와 결과를 평가할 때 주관적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예 : 무작위 배정을 할 경우, 맹검을 수행한 사람과 시간)을 

기술합니다. 

 

작성사례

투여물질의 용량에 따라 4개의 군(0, 2, 10, 20mg/kg/day)으로 구성하고, 중간용량(2,10mg/kg/day)은 각 군당 암,수 각 

3두씩 사용하고, 대조군(0mg/kg/day)과 고용량(20mg/kg/day)은 암,수 각 5두씩 사용한다.  

가장 최근에 측정된 체중을 근거로 Pristima System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투여군에 무작위로 배치한다. 용량설정은 Pliot 

study 결과에서 암,수 각 2마리씩 2주간 반복적으로 근육에 투여한 실험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다 (보고서 시험번호; 

0000000 참조). 

❸   통계학적  

분석방법 

 •   각 분석에 사용할 통계학적 방법의 세부사항을 제시합니다. 

  •   각 데이터 별로 분석 단위를 명시(예. 단일 동물, 동물군, 단일 뉴런)하고, 데이터가 통계학적 

접근방법의 가설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한 모든 방법들을 기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사례

-   대조군과 실험군의 최대 파열 강도의 유의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계분석 시 주로 사용하는 만-휘트니 U 검증 

방법(Mann–Whitney U test※)을 활용한다. 

- 통계분석은 사회과학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통계패키지(예:SPSS)를 활용하며, 사용할 프로그램 이름을 기술한다.

-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Mann–Whitney U test두 독립 집단의 집중 경향치가 통계적으로 다른지 결정하기 위한 비모수치 통계 검증. 종속 

측정치가 최소한 서열 척도인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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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외과적 처치가 

포함되는 경우

 •   실험 방법 중 생존 수술이 포함되는 경우, 수술 전 마취제와 진통제, 항생제 등 동물의 

마취와 진통, 감염예방을 위한 약물을 기술하고, 무균적 수술을 위한 실험 설계와 

수술과정을 기술합니다. 

  •   비생존수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안락사 방법을 기술합니다. 

  •   동일한 동물을 대상으로 2회 이상의 대규모 수술실험은 원칙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으며, 

절차상 필요하다면 사유와 근거문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사례 : 토끼의 외과적 수술

 생존수술    비생존수술

<외과적 처치방법>

(1) 수술 준비

- 토끼는 수술 전 항생제와 진정제를 투여하고, 진정제 투여하여 수술 전 검사(필요시) 및 마취를  준비한다.  

- 모든 수술도구는 전날 멸균하여 준비하고, 수술포와 수술복은 멸균 제품으로 준비하여 반입한다.

(2) 마취 및 수술 전 처치

- 수술 전 처치 : Ketoprofen 3mg/kg, Enrofloxacin 5mg/kg

- 마취 전투약 : Glycopyrrolate 0.1mg/kg

- 마취 도입 : Ketamine 35mg/kg, Xylazine 5mg/kg

- 삽관 및 IV 라인 확보

- 유지 마취 : Isoflurane 2~3%

- 수액 처치 : 체온 정도로 데운 normal saline을 5~10ml/hr로 투여

- 수술 중 안구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eye ointment 사용

- 토끼 상태에 따라 마취제 및 진통제를 추가 처치하며 유지하고, 최소 20분마다 한 번씩 마취기록지를 작성한다.

(3) 수술

-   접근 : 마취된 토끼를 positioning하고, 제모 후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수술포를 덮는다. 피부절개 후 근육층을 

박리하여 접근한다. 

-   이식 : 노출된 ~~를 절개하고 봉합하여 이식한다. 이식 후에는 saline을 이식부위에 주입하여 봉합된 부분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 봉합 : 근육층과 피하층을 차례로 봉합하고, 피부는 생체본드로 봉한다. 

(4) 수술 후 처치

-   수술 후 3~5일간 항생제와 진통제를 피하투여하며, 동물 상태에 따라 횟수를 증감한다. 수술 부위는 3일간 매일 

확인하고 소독한다. 동물이 수술 부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개체에 따라 E-collar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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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실험도구 •   수술 또는 실험 절차 등을 위한 실험도구에 대한 내용과 무균적 절차를 위한 멸균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실험도구의 멸균방법은 고압증기멸균, EO가스멸균, 저온플라즈마멸균, 방사선멸균 등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멸균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❻ 실험장비 •   수술 또는 실험 절차에 필요한 실험장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기관의 공동장비인 경우 

사용시기와 회수시기에 대해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❼ 동물반출 •   실험장비사용 등의 이유로 동물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출시기와 반출사유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동물반출과 이동과정, 반출 후에 진행되는 실험 내용에 대해 IACUC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사례

실험도구
도구명 혈관조영술 시 사용할 카테터

멸균 여부 1회용 멸균제품 제용

실험장비
장비명 C-arm / 초음파장비       

사용시점/횟수 혈관 조영술 시행 시 / 2회     

동물반출

반출시기 혈관 조영술 시행 시

반출사유
기관의 동물실험실 내에 혈관 조영술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
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시설에서 수행예정임

❽ 보정법 •   동물실험 중 연구자의 보정법에 대해 기재하고, IACUC 위원은 보정법이 동물종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틀 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 스트레스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동물에게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면, 보정틀의 사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실험 중 쉬는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사례 : 소형설치류의 경우

 마취제 및 진정제 등 약물 사용(약물명 :                     )
 보정틀 사용 (사용 횟수:  1  회 / 1회 사용 시간:  10분  )
 손으로 보정
 기타방법 (                                                          ) 

 작성사례 : 돼지의 경우

 마취제 및 진정제 등 약물 사용(약물명 :  zoletil + xylazine  )
 보정틀 사용 (사용 회수:  1  회 / 1회 사용 시간:  40분  )
 손으로 보정
 기타방법  ( 근육주사 시 호그보드 사용 )



65

항목

5

동
물
실
험 

방
법 

및 

절
차

❾ 실험물질 •   실험동물에게 투여하는 물질에 대해 투여용량, 투여횟수, 투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해당 물질의 폐기방법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   참고로, 주사바늘이나 수술용 칼날 등은 의료폐기물로 폐기해야 하며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 

후에 지정된 처리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작성사례

투여물질  00000

투여용량 및 횟수 0.4ml/kg, 1ghl/일 오전 8시~11시 사이

투여방법  근육주사(귀뒤목근육 또는 대퇴두갈래근으로 좌우 1회씩 교대투여)

폐기방법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폐기(시험 종료 후 잔여 실험물질 및 주사기는 
의료폐기물로 폐기하고, 주사침은 손상성폐기물로 따로 폐기)

❿ 식별법 •   실험동물의 개체별, 군별 식별을 위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실험동물 종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발가락 절단 등의 통증이 예상되는 식별법은 동물복지를 위해 권장하지 않습니다. 

 작성사례 : 소형설치류의 경우

 유색법(개체별로 색깔 구분)
 Ear punch
 Ear tag
 Microchip

 문신
 케이지별
 제모
 기타 (                                   )

 작성사례 : 개의 경우 

 유색법(개체별로 색깔 구분)
 Ear punch
 Ear tag
 Microchip
 제모

 문신
 케이지별
 목줄
 기타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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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 •   혈액, 뇨, 조직 등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종류와 채취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작성사례

 혈액        뇨        조직        기타 (                                   )

채취방법 검역 시 또는 질병이 의심될 때 이정맥을 통해 1ml 내외를 채취할 예정임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및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물실험절차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합니다. 

항목

더하기
채혈법

IACUC는 동물실험방법 중 채혈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채혈법

채혈부위                             

채혈량                             

채혈간격                            

채혈 시 보정법 또는 마취법                             

•   채혈법은 획득하고자 하는 채혈량에 따라 적절한 채혈부위를 선택하여야 하고, 채혈간격이 빈번할 

경우 채혈량을 줄이거나 수액처치, 채혈부위의 통증 관리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동물 체중 당 한계채혈허용량과 회복기간을 고려하여 채혈량과 채혈간격을 설계해야 합니다. 

•   채혈은 숙련된 작업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동물뿐 아니라 채혈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보정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채혈 관련 정보

- J Applied Toxicol  21:15-23, 2001

- 설치류 채혈가이드(bicstud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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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6.1.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해당사항에 V표)

 고통등급 A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고통등급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고통등급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고통등급 D
척추동물에게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으로, 이에 대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의 고통경감 조치가 포함되는 실험

 고통등급 E

척추동물에게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인도적 종료시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 상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 연구목적 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   실험동물에 유발되는 고통의 정도는 실험 과정 중에 실험동물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등급을 평가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 군별로 유발되는 고통정도가 다를 경우, 가장 큰 고통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동물 군을 기준으로 고통등급을 설정합니다. 

 

    IACUC 위원은 검토한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 및 스트레스에 대한 등급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항목

6

고
통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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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의 고통등급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 등급 분류 예시 특이사항

A 등급

•   폐사체, 부검 또는 도축 등에 의해 얻어진 동물의 사체나 

조직 또는 세균, 원충,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실험, 

발육단계의 배아 또는 계란을 이용한 연구

•   IACUC의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험 수행이 가능

B 등급

•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으로 

실험, 교육, 연구, 수술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경우

•   단,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동물의 순화 및 적응을 

위해 계류하는 것은 그 기간이 전체 동물실험 기간에서 

짧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후의 동물실험 내용에 따라 

고통의 등급을 판단

•   실험동물의 생산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실험군 확보 및 계통 유지를 위한 

실험동물의 번식, 사육

•   외양, 행동관찰 및 검사를 목적으로   

하며 억압정도가 낮은 단기간 보정

•   표현형을 확인하기 위한 번식, 사육

C 등급

•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   이에 따라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투여의 필요성이 적은 

실험

•   단, 장시간 진행되거나, 단기간 내 매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노령동물 등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태의 동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등급은 상향 조정

•   외형, 행동관찰, 임상검사

•   감염실험 후 임상증상 발현 전에 

안락사 실시

•   조직 채취를 위한 안락사

•   설치류의 ear-punching

•   표층의 혈관을 이용한 투여나 채혈 

및 카테터 삽입

•   독성이나 자극이 없는 물질의 주사

D 등급

•   척추동물에게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으로, 이에 대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의 

고통경감 조치가 포함되는 실험

•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처치해야 할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신체적, 행동학적, 생리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실험동물에 투여하는 투여물질이 자극성, 항원성, 부식성 

또는 유해성이 있어, 투여 후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

•   감염, 만성질환, 약리독성실험

•   아토피 등 지속적인 소양감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물실험

•   일 반 적 으 로  전 신 마 취  또 는 

국소마취 후 실시되는 실험동물의 

외과적 처치(수술 및 침습성 처치)

•   장시간 보정틀을 이용한 보정

•   8시간 이상의 음수 및 사료의 제한

•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운동실험

•   반복적인 정맥채혈

•   꼬리, 발가락 등의 생검

•   종양연구(양성 또는 전이 전 단계)

•   Freund's Complete Adjuvant 

(FCA)의 사용

•   복강경이나 needle biopsies

•   마취하에 진행되는 설치류의 안와 

채혈 및 심장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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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고
통
등
급

고통 등급 분류 예시 특이사항

E 등급

•   척추동물에게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인도적 종료시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상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   연구목적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   의식 있는 동물이 마취 없이 참을 수 있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

•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처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독성시험, 미생물학적 병원성 유발 실험, 

방사선 조사시험, 통증에 대한 연구 등

•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을 처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정형외과 수술, 치과수술, 경부조직 또는 

연부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수술 등

•   외과적 처치 과정에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물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외과적 처치 후 지속적인 고통과 

억압이 발생하는 경우

•   연구목적상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

•   감염, 만성질환, 약리독성실험

•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 화학물질, 

독성물질 또는 유기물질 등을 

투 여 하 는  실 험 으 로  고 도 의 

염증이나 통증이 유발될 경우

•   골수기능의 완전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조사

•   수중 시험(Water maze) 등 고통이 

수반되는 행동실험

•   임상 증상의 발현이나 폐사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종양 

실험(전이단계의 악성 종양, 말기 

암의 경우, 종양의 부피가 1cm3를 

초과하여 행동에 큰 장애를 야기할 

경우, 동물실험의 종료시점으로 

설정하고 안락사 시켜야 함) 

•   안구나 피부 감작 실험

•   통상적인 수술 전 금식 이상의 

사료나 음수 결핍

•   동물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전기자극 등 유해 자극을 가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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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고통등급 D의 경우 필수작성)

 
마취제ㆍ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  동물실험에서 고통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도피행동 등 통증의 강도를 동물 스스로가 제어하여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고통등급 C의 실험에서도 고통/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투여나 채혈 부위에 국소마취를 하거나, 

중대동물의 놀이방 이용 또는 장난감 제공 등의 고통경감방안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참고자료 : 고통 및 스트레스 경감에 대한 정보 

    NC3Rs(National Centre for the Replacement & Reduction of Animals in Research)

 작성사례 : 개의 발치 수술 

   마취제ㆍ진통제 등을 사용 : Ketoprofen(케토프로펜주, 100mg/2ml) 1~2mg/kg, 정맥주사, 수술 후 1회 투여하고, 
Tramadol(트리돌캡슐, 50mg/cap) 1~4mg/kg, 수술 후 3일 3회/일 경구투여하며, 이후 동물이 통증을 보일 경우 
추가 투여할 예정임.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기타 :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약 5일간 유동식과 치료식을 급여하고, 도피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터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계단, 편히 쉴 수 있는 침대형의 쉼터 제공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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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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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등
급

6.3.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및 관리 방안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인도적 종료시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상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사유 : 질병유발 실험동물모델 개발

 
연구목적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사유 :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고통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관리방안 

Enrichment 추가 등의 사육환경개선, 일어서서 사료섭취가 어려운 경우 바닥으로 사료 

위치 변경, 유동식 제공, 탈수 보정을 위한 수액 처치 

인도적 종료시점은 채택하지만, 연구목적상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고통경감을 위한 방법이 없는 

경우, 상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예: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   감염이나 종양의 이식 후 면역반응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은 경우에 따라 항생제나 소염제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관찰 빈도수와 관리방안을 기술해야 합니다. 

•   연구목적상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통등급 E에 해당하는 경우, 고통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관리방안(Enrichment)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도구 등을 활용한 사육환경의 개선방법이나, 일어서서 사료섭취가 어려운 경우 바닥으로 사료 위치를 

변경해주고, 유동식을 제공하거나 탈수보정을 위한 수액처치 등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동물이 받는 고통 및 스트레스에 대한 

고통경감조치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사례 : 개의 발치 수술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인도적 종료시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상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검체의 안전성과 독성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는 일체 사용이 불가하여, 고통 발생 시 경감조치를 취할 수 없음. 단, 
동물이 인도적 종료시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희생할 예정임.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연구목적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고통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관리방안

검체 투여와 이식 시에는 마취제, 진통제를 사용할 예정이며, 투여 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중대동물의 놀이방이나 장난감을 이용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인도적인 종료시점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횟수를 1일 1~2회로 늘릴 예정임.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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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7.1.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항목 및 관찰주기  작성사례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항목

 체중의 변화: ( 10 ) % 이상 증감

 임상증상(체온, 심박수, 호흡수 등)

   비정상적인 외관(피모 상태, 자세, 분비물)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

 식이의 변화

 기타 (                                    )

관찰주기
정상동물: 1일  1  회

처치 후 (일정) 기간 : 1일  2  회 이상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항목

 •   연구수행 중에 실험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상동물의 생태에 대한 지식과 동물관찰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전담으로 지정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동물관찰 지표 : 체중 변화, 사료 및 음수 섭취 변화, 외형 변화, 임상증상(심박수, 

호흡수, 체온 등), 자극하지 않았을 때 행동 변화(고통징후), 외부자극 시 행동 반응 등

  •   예를 들어 개의 경우, 이상 행동(낮은 자세를 하거나 경계하는 모습, 앉거나 섰을 때 불안한 

모습, 기운없이 누워만 있는 자세, 물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짖는 행동, 침흘림, 헐떡이거나 

입술을 떠는 행동 등), 얼굴표정(우울하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표정), 호흡양상(가쁘거나 

힘든 호흡), 눈주위 또는 코주변의 분비물이 관찰된다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통증과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구

자뿐만 아니라 동물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관찰주기  •   동물관찰은 일반적으로 주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상 동물은 하루에 1회 이상 관찰이 

권장됩니다. 

  •   종양이식, 감염실험 및 수술 등 실험의 특정기간이나 부작용이 시작되는 기간에는 하루에 

2회 이상 관찰이 권장되며, 특히 고통이나 스트레스의 징후가 관찰된다면, 실험 후 

2일까지는 매일 2회 이상 관찰하고, 실험의 형태에 따라 이후의 관찰 횟수를 조정합니다.  

  •   실험의 특성에 따라 통증, 고통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찰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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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켜야 합니다. 통증이 심한 큰 수술 이후에는 실험 후 1일까지 8시간마다 관찰하고, 

3일까지 12시간마다 관찰하기도 합니다.   

  •   수술의 침습정도에 따른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한데, 특히, 돼지의 경우, 개흉 또는 

개복 등 체강을 노출시킨 대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   보통 돼지가 마취에서 회복되어 체내 항상성을 회복하는 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시간 동안은 동물 상태를 밀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회복되어 동물이 제대로 설 때까지 15분 간격으로 체온, 맥박, 호흡을 확인하고, 수술 후 

6~24시간까지는 행동이상 확인과 통증관리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수술 후 최소 7일까지 수술 부위의 봉합이 풀렸는지, 수술 부위 염증이 생겼는지 

등에 관해 규칙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최소 하루 한 번 이상 수술 부위의 

봉합상태, 회복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술 후 최소 7일 이상 동물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그 외 소수술을 진행한 경우, 마취 회복과정은 대수술과 동일하며, 그외 수술 후 관리는 

수술의 침습정도에 따라 경감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관찰 시에는 실험에 따른 적정한 통증평가방법을 설정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수술 부위와 대칭되는 수술하지 않은 부위를 촉진해보고, 수술 부위를 촉진했을 때가 

수술하지 않은 부위를 촉진했을 때보다 즉각적이고 강한 반응이 나타나거나 소리를 지를 

경우, 통증이 있다고 판단하며 추가적인 진통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실험동물의 종에 따라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모니터링 관련 정보검색  

    -   Animal Monitoring and Humane Intervention Points Guideline (jcu.edu.au, James Cook 

University)

    - Swine in the Laboratory 3rd edition, ACLAM, CR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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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통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수의학적 관리  작성사례

 마취제  항생제·소염제  진통제  수액  기타

약물명 Zoletil + Xylazine Cefazolin Ketoprofen Normal saline

용량 4~6mg/kg + 2.2mg/kg 10~30mg/kg 1~3mg/kg

투여경로 IM IV, IM, SC IV IV

투여시점 수술시 수술 전후 3~5일간 수술 후 7~10일간 수술 중 유지

투여횟수 1회 하루 2~3회 하루 1회

•   동물실험의 과정 중 또는 종료 시에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용하는 약제 종류, 용량 및 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시설의 담당수의사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개의 경우, 대수술(major surgery) 또는 소수술(minor surgery), 대생존 수술(major survival surgery) 또는 

소생존 수술(minor survival surgery) 등 분류에 따라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예: 소수술인 난소 

절제 시 NSAIDs인 Ketoprofen 투여, 대수술인 개흉술의 경우, 고통등급이 중증단계이므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간단계 수술(개복술) 시 Tramadol 투여)

•   개, 돼지 등의 중대동물의 경우, 수술에 적합한 마취제를 선택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의 수술일 경우 

유도마취 후 삽관하여 흡입마취를 통한 마취 유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   진통제는 수술 난이도에 적합한 진통제를 선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증~중등도의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성 약물(NSAIDs : Ketoprofen, 

Acetanimophen, Aspirin, Ibuprofen..)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중등도~중증의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 : NSAIDs + 향정신성의약품 or Tramadol(합성마약류)

- 중증 이상의 통증이 예상되는 수술:(1순위) 마약성 진통제(Butorphanol, Buprenorphine..) + NSAIDs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실험동물의 고통경감을 위해 수의학적 

관리방안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고통 및 스트레스 경감에 대한 정보 

    - NC3Rs(National Centre for the Replacement & Reduction of Animals in Research)

    - Exotic Animal Formulary, 5th edition, James W. Carpenter, Elsvier 

    - Recognition and Alleviation of Pain in Laboratory Animals, NR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Swine in the Laboratory 3rd edition, ACLAM, CRC Press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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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따라 연구자를 위해 실험동물 종별 약물 투여 용량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실험동물연구센터에서 연구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약물 투여 용량표의 

사례입니다. 

종 용도 약품명 용량 상품명 실제 투여 용량 비고

Mouse

마취제
Anesthetic

Zoletile
+ Xylazine

30mg/kg 
+ 10mg/kg

IP

Zoletil 50
(50mg/ml),
Rompun

(23.32mg/ml)

Zoletile 0.06ml 
+ Rompun 0.04ml + 

saline 0.9ml로 
합제 한 뒤 

0.1ml/10g으로
투여

폐사율 높음
nephrotoxic : 
투여 시 주의
(IP로 할 것)

Ketamine
+ Xylazine

80~100 mg/kg
 + 5mg/kg

IP

Ketamine
50주(50mg/ml),

Rompun
(23.32mg/ml)

16~20µl/
10g + 4.2µl/10g

Isoflurane 2~5%, Inhalation 아이프란 Ifran As needed 흡입마취기 사용

진통제
Analgesic

Ketoprophen
5mg/kg
IM, SC
SID

케토프로펜
100mg/2ml

1µl/10g

Meloxicam
1~2mg/kg

PO, SC
메타캄 2%
20mg/ml

0.05~0.1µl/10g

Acetaminophen
1~2mg/ml

drinking water
타이레놀 현탁액

3.2g/500ml
음수 100ml당 약제

15ml 첨가

Tramadol
5~20mg/kg

PO, SC, 
SID or BID

트로돈주사
50mg/ml

1µl/10g

항생제
Antibiotic

Gentamicine
5mg/kg

SC or IM, SID
겐타마이신
80mg/2ml

1.25µl/10g
nephrotoxic,

ototoxic

Enrofloxacin
0.1mg/ml

drinking water

경구용
바이트릴

(Baytril 10%,
100g/L)

0.17ml/100ml

Pasteurellosis 치료
어린 개체에서

arthropathy유발,
SC,IM으로만 투여

Metronidazole

2.5mg/ml 
drinking

water with 
sucrose,
5 days

후라시닐
(250mg/정)

1정/100ml
원충 및

기생충 구충

안락사시
Euthanized

CO2 Gas as needed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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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용도 약품명 용량 상품명 실제 투여 용량 비고

Rat

마취제
Anesthetic

Zoletile
+ Xylazine

30mg/kg 
+ 10mg/kg

IP

Zoletil 50
(50mg/ml),
Rompun

(23.32mg/ml)

Zoletile 0.6ml 
+ Rompun 0.4ml

합제한 뒤 
0.1ml/100g으로 투여

nephrotoxic :
투여 시 주의
(IP로 할 것)

Ketamine
+ Xylazine

75~95 mg/kg
+ 5mg/kg

IM, IP

Ketamine 50주
(50mg/ml),
Rompun

(23.32mg/ml)

150µl/100g
+ 42µl/100g

Isoflurane 2~5%, Inhalation 아이프란 Ifran As needed 흡입마취기 사용

진통제
Analgesic

Ketoprophen
5mg/kg

IM, SC, SID
케토프로펜
100mg/2ml

10µl/100g

Meloxicam
1~2mg/kg

PO, SC
메타캄 2%
20mg/ml

5µl/100g

Acetaminophen
1~2mg/ml

drinking water
타이레놀 현탁액

3.2g/500ml
음수 100ml당
약제 15ml 첨가

Tramadol
5~20mg/kg

PO, SC, SID or 
BID

트로돈주사
50mg/ml

10µl/100g

진통제
Analgesic

Gentamicine
5mg/kg

SC or IM, SID
겐타마이신
80mg/2ml

12.5µl/100g
nephrotoxic,

ototoxic

Cefazoline
30mg/kg

SC, IM, BID
세파졸린주 1g

1000mg/5ml로
만들어서 15µl/100g

Enrofloxacin
0.1mg/ml

drinking water

경구용

바이트릴
(Baytril 10%,

100g/L)

0.17ml/100ml

Pasteurellosis 치료

어린 개체에서
arthropathy유발,
SC,IM으로만 투여

Metronidazole

2.5mg/ml 
drinking

water with 
sucrose,
5 days

후라시닐
(250mg/정)

1정/100ml
원충 및

기생충 구충

안락사시
Euthanized

CO2 Gas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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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용도 약품명 용량 상품명 실제 투여 용량 비고

Guinea
pig

마취제
Anesthetic

Zoletile
+ Xylazine

30mg/kg
+ 10mg/kg

IP

Zoletil 50
(50mg/ml),
Rompun

(23.32mg/ml)

Zoletile 0.6ml
+ Rompun 0.4ml

합제 후 0.1ml/100g
으로 투여

nephrotoxic :
투여 시 주의
(IP로 할 것)

Ketamine
+ Xylazine

40~120mg/kg 
+10mg/kg

IP
(total dosage

should NOT
exceed 

300mg/kg)

Ketamine 50주
(50mg/ml),
Rompun

(23.32mg/ml)

0.08~0.24ml/100g
+ 0.043ml/100g

Isoflurane 2~5%, Inhalation 아이프란 Ifran As needed 흡입마취기 사용

진통제
Analgesic

Ketoprophen
1mg/kg
SC, IM

q12~24h

케토프로펜
100mg/2ml

0.2ml/100g

Acetaminophen
1~2mg/ml

drinking water
타이레놀 현탁액

3.2g/500ml
음수 100ml당
약제 15ml 첨가

항생제
Antibiotic

Gentamicine
5mg/kg

SC or IM, SID
겐타마이신
80mg/2ml

1.25µl/100g
nephrotoxic,

ototoxic

Enrofloxacin
0.1mg/ml

drinking water

경구용 바이트릴
(Baytril 10%,

100g/L)
2ml/100g

Pasteurellosis 치료
어린 개체에서

arthropathy유발,
SC,IM으로만 투여

안락사시
Euthanized

CO2 Gas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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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용도 약품명 용량 상품명 실제 투여 용량 비고

Rabbit

항콜린제
Anticholinergic

Glycopyrrolate
0.01~0.02mg/kg

SC
모비눌주사
(0.2mg/1ml)

0.05~0.1ml/kg
서맥방지, 
샘분비방지

마취제
Anesthetic

Zoletile 
+ Xylazine

15mg/kg
+ 5mg/kg

IM

Zoletil 50
(50mg/ml), 
Rompun

(23.32mg/ml)

0.3ml/kg + 0.2ml/kg
nephrotoxic : 
투여 시 주의 
(IM으로 할 것)

Ketamine 
+ Xylazine

35mg/kg
+ 5mg/kg

IM

Ketamine 50주
(50mg/ml),
Rompun

(23.32mg/ml)

0.7ml/kg + 0.2ml/kg

Isoflurane 2~5%, Inhalation 아이프란 Ifran As needed 흡입마취기 사용

진정제
Tranquilizer

Acepromazine
0.1~0.5mg/kg

SC
세다젝트 주사

(10mg/ml)
0.01~0.05ml/kg

10~15분 후 진정,
1~2시간

응급 약물
Emergency

Epinephrine
0.2mg/kg

IV, IT
에피네프린
(1mg/1ml)

0.2ml/kg cardiac arrest 시

진통제
Analgesics

Ketoprophen
3mg/kg
SC, SID

케토프로펜 100mg 0.06ml/kg

Tramadol
5mg/kg

SC, IV, TID
트로돈주사
50mg/ml

0.1ml/kg

항생제
Antibiotics

Cefazoline
33mg/kg
IV, IM, BID

세파졸린주 1g
1000mg/5ml로 

만들어서 0.17ml/kg
bone surgery

Gentamicine
4mg/kg

SC, IM, SID
겐타프로
80mg/2ml

0.1ml/kg soft tissue surgery

Enrofloxacin
5~10mg/kg
SC, IM, BID

바이트릴 25주
(25mg/1ml)

0.2~0.4ml/kg
어린 개체 

연골형성저해
피부에 자극적

위장관
치료제

GI treatment

Metocloprimide
0.5mg/kg

PO, SC, BID
메토클로프라미드

10mg/2ml
0.1ml/kg

Famotidine
0.5~1mg/kg
PO, SD, SID or 

BID

가스터주 20mg/ml
⇒ 주사용증류수
2ml에 녹여서 

사용

0.05~0.1ml/kg

안락사시
Euthanized

KCl
적정량

아주 천천히 IV
반드시 심마취 후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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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용도 약품명 용량 상품명 실제 투여 용량 비고

Dog

항콜린제
Anticholinergic

Atropine
0.02~0.04mg/kg

SC,IM,IV
황산아트로핀

주사액(0.5mg/1ml)
0.04~0.08ml/kg

마취제
Anesthetic

Zoletile 
+ Xylazine

3~10mg/kg 
IM, SC

+ 2.2mg/kg
2~5mg/kg IV +

2.2mg/kg
(total dosage 
should NOT

exceed 
26.4mg/kg)

Zoletil 50
(50mg/ml),
Rompun

(23.32mg/ml)

0.1ml/kg + 0.1ml/kg

nephrotoxic : 
투여 시 주의
(IM으로 할 것)
총 투여 용량이 

0.5ml/kg
넘지 않게 할 것

Ketamine 
+ Xylazine

11mg/kg
+ 2.2mg/kg

IM

Ketamine 50주
(50mg/ml),
Rompun

(23.32mg/ml)

0.22ml/kg
+ 0.1mg/kg

Propofol
4mg/kg

IV
프로바이주 1%

10mg/1ml
0.4ml/kg 교과서 6mg/kg

Isoflurane 2~5%, Inhalation 아이프란 Ifran As needed 흡입마취기 사용

진정제
Tranquilizer

Acepromazine
0.05~1mg/kg

IV, IM, SC
세다젝트
(10mg/ml)

0.005~0.1ml/kg

진통제
Analgesics

Ketoprophen
1~2mg/kg
IV, IM, SID

케토프로펜
100mg/2ml

0.04ml/kg

Meloxicam
0.2mg/kg

IV, SC
메타캄 2%
20mg/ml

0.01ml/kg

Acetaminophen
10mg/kg
PO, q12h

타이레놀 현탁액
3.2g/500ml

1.5ml/kg

Tramadol
4~10 mg/kg

PO
트리돌 캡슐
5mg/capsule

체중에 맞춰 조제

항생제
Antibiotics

Cefazoline
2g/20g

SC, IM, IV, 
tid, qid

세파졸린주 2g
1000mg/5ml로 

만들어서 0.1ml/kg

Gentamicine
8mg/kg

IM, SC, SID
겐타마이신
80mg/2ml

0.2ml/kg
nephrotoxic,

ototoxic

Enrofloxacin 2.5~5mg/kg
바이트릴 25주
(25mg/1ml)

0.1~0.2ml/kg

어린 개체 연골형성 
저해

renal failure 시 사용 
x

Amoxicillin
11mg/kg
PO, BID

파목신 캡슐
500mg

위장관 
치료제

GI treatment
Metocloprimide

0.2~0.5mg/kg
SC, tid

염산 메토클로
프라미드 
10mg/2ml

0.04~0.1ml/kg

응급 약물
Emergency

Epinephrine
0.01~0.1mg/kg

IV, IT
에피네프린
(1mg/1ml)

0.01~0.1ml/kg cardiac arrest 시

안락사시
Euthanized

KCl
적정량

아주 천천히 IV
반드시 심마취 후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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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용도 약품명 용량 상품명 실제 투여 용량 비고

Minipig

항콜린제
Anticholinergic

Atropine
0.05mg/kg

IM, SC
황산아트로핀

주사액(0.5mg/1ml)
0.1ml/kg 30 min

진정제
Tranquilizer

Acepromazine
0.2~1.1mg/kg

IM
세다젝트
(10mg/ml)

0.02~0.11ml/kg 깊은 진정

마취제
Anesthetic

Zoletil
+ Xylazine

4~6mg/kg +
2~4mg/kg, IM

Zoletil 50
(50mg/ml), 
Rompun

(23.32mg/ml)

0.1(0.08~0.12)ml/kg
+ 0.16(0.1~0.2)ml/kg

70 min

Ketamine +
Xylazine

단시간: 
12~20mg/kg + 

2.2mg/kg IM
유지: 

(K)2~4mg/kg 
IV, PRN

Ketamine 50주
(50mg/ml),
Rompun

(23.32mg/ml)

0.24~0.4ml/kg 
+ 0.094ml/kg,

0.04~0.08ml/kg
70 min

Isoflurane 2~5%, Inhalation 아이프란 Ifran As needed

근이완제
Muscle 

relaxants
Vecuronium 0.1mg/kg, IV

Vecuronium
Bromide

(10mg/10ml)
0.1ml/kg 30 min

항생제
Antibiotics

Amoxicillin
11~13mg/kg

PO, SID

락타목스시럽
25mg/mL

0.44~0.52ml/kg

파목신캡슐
500mg

체중에 맞춰 조제

Gentamicine
10~15mg/kg
SC, IM, SID

겐타프로
80mg/2ml

0.25~0.38ml/kg soft tissue surgery

Enrofloxacin
2.5~5mg/kg

IM, SID
바이트릴 50주
(50mg/1ml)

0.05~0.1ml/kg
연골형성 저해 

:어린 개체에 사용x

진통제
Analgesics

Ketoprophen
1~3mg/kg
PO, SC, IM 
하루 한번

케토프로펜
100mg/2ml

0.02~0.06ml/kg

Meloxicam
0.1~0.4mg/kg

PO, q24h
모빅캡슐
7.5mg

체중에 맞춰 조제

Tramadol
2~4mg/kg
PO, q6~24h

트리돌캡슐
50mg

체중에 맞춰 조제

위장관
치료제

GI treatment

Metocloprimide
0.2~0.5mg/kg

PO, IM, IV, 
q6~8h

메토클로프라미드
10mg/2ml

0.04~0.1ml/kg
수술 후 ileus 예방, 
낮은 용량에서 시작메토클로프라미드정

3.84mg
체중에 맞춰 조제

Famotidine
0.1~0.2mg/kg
PO, SC, IM, IV

q12h

가스터주 
20mg/2ml

=> 주사용증류수
2ml에 녹여 사용

0.1~0.2ml/kg

파모티딘 20mg정

응급 약물
Emergency

Epinephrine
0.01~0.1mg/kg

IV, IT
에피네프린
(1mg/1ml)

0.01~0.1ml/kg cardiac arrest 시

안락사시
Euthanized

KCl
적정량

아주 천천히 IV
반드시 심마취 후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소실한 상태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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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체중 변화(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측정 가능한 임상 증상(예: 체온 2℃ 이상 변화, 심박수와 호흡수 50% 이상 변화 등)

 비정상적인 외관(예: 털 손질 감소, 거친 털, 눈/코 분비물, 비정상적인 자세, 동공커짐 등)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예: 움직임의 감소, 민첩함의 감소, 자가 상해, 쉬지않고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 외부자극에 대한 이상반응 등)

 섭식 곤란

 기타 (  )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기술
LD50 측정 등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

인도적인 종료시점이 

필요없는 사유 기술
실험물질 처치 후 몇 시간 이내 바로 안락사해서 조직 등의 검체 수집의 경우

•   실험동물에게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에서 점수를 활용한 관찰평가 기준(Scoring system)을 활용하면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적용하기에 용이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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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평가 기준(Scoring system)의 사례

외관 등의 관찰 항목(※평가항목 총합계가 5 이상 또는 한 가지 평가항목에서 3이 관찰되는 경우 안락사 실시)

내       용
Score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체중 변화
0 정상
1 10% 체중 감소
2 10~15% 체중 감소
3 20% 이상 체중 감소

신체적 외관
0 정상
1 털 손질 감소
2 거친 털, 눈/코 분비물
3 매우 거친 털, 비정상적인 자세, 동공 커짐

행동 변화
0 정상
1 미미한 변화
2 비정상, 감소된 움직임, 민첩함 감소, 활동 없음
3 자가 상해, 쉬지 않고 움직이거나 움직임 전혀 없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0 정상
1 약간 침울 또는 과장된 반응
2 중등도의 이상 반응
3 난폭한 반응 또는 혼수상태

합 계

여기서 잠깐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LAW



04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82

•   생물학적 활력징후가 같은 연령대의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동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번식이 불가능한 경우, IACUC 또는 담당수의사의 권고에 따라 인도적으로 실험을 종료해야 합니다. 

(예: 지카바이러스 등 신경계에 작용하는 바이러스 감염실험 시, 마우스의 외관이나 체중 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후지마비로 인하여 음수 및 사료의 섭취가 어려우므로, 체중이 감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발견 초기에 안락사를 권장)

•   인도적 안락사 기준이 필요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른 안락사를 위해,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심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인도적인 종료시점에 대한 정보 

      3Rs-Centre Utrecht Life Sciences. Humane endpoints in laboratory animal experimentation   

(https://www.humane-endpoints.info/en)

작성사례 1 : 인도적인 종료시점 설정

   체중 변화(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측정 가능한 임상 증상(예: 체온 2℃ 이상 변화, 심박수와 호흡수 50% 이상 변화 등)

 비정상적인 외관(예: 털 손질 감소, 거친 털, 눈/코 분비물, 비정상적인 자세, 동공커짐 등)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예: 움직임의 감소, 민첩함의 감소, 자가 상해, 쉬지않고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 
외부자극에 대한 이상반응 등)

 섭식 곤란

   기타 ( Scoring system 사용 (별도첨부) - 평가항목 총합계 6이상 또는 한 항목에서 3이 나올 경우 안락사 )

 작성사례 2 :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기술

실험절차상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므로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없음.   
단, 빈사상태(moribund)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죽음으로 간주하고, 인도적으로 
안락사를 진행함. 

작성사례 3 : 인도적인 종료시점이 필요없는 경우

 인도적인 종료시점이 

 필요없는 사유 기술

실험절차상 실험물질 투여 후 단시간에 바로 안락사해서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므로 
별도의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설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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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유무

 사용예정(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첨부) (약물명:  )

 해당사항 없음 

7.5. 동물용 의약품 사용 유무

 사용예정(처방전 발행 여부 확인) (약물명:  )

 해당사항 없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유무

 •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사용하는 경우, 약품명과 해당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을 첨부해야하며, 마약류 학술허가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은 앞뒷면을 모두 제출하여 IACUC 위원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승인 후 해당 약물에 대한 허가를 받을 예정일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추후 IACUC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약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tamine, Zoletil(Tiletamin, Zolazepam), Barbital, Barbiturate, Thiopental, Buprenorphine 등

   
▣ 참고자료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정보 

    -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 (http://nims.or.kr)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동물용 의약품 

사용 유무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약물명과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전 발행 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상시고용수의사 또는 외부 동물병원에서 초빙한 수의사에게 방문 진료를 받은 이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Xylazine, Alfaxalone, Edetomidine, Acepromazine, Enrofloxacine, Cefovecin 등 

  
▣ 참고자료 : 처방전 발급 관련 정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http://www.evet.or.k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수의사법」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 (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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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이 본래의 습성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실험 조건에 따른 사육 환경에 대해 계획해야 합니다. 

8.1.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사료

음수

특별한 사육환경  단독 사육       대사케이지       기타 (  )

특별한 사육환경이 필요한 이유

•   사료의 제한, 특수사료 급이, 음수의 제한, 감염실험, 대사케이지, 단독사육 등 특수사육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고, 실험목적상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어린 성장기 동물에 저단백, 저지방 사료가 장기간 공급되는 경우 반드시 실험목적상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동물 종의 습성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인 경우, 합사(social housing)를 원칙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개체간 상해 방지나 수술 후 회복기간 등 실험의 특성상 단독사육을 해야 할 경우, 단독사육을 위한 기간과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사케이지 등 특수케이지 사용 시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제한된 조건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단독사육이 필요한 경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 후 다른 개체의 몸단장(grooming)에 의한 수술 부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개체간의 다툼(fighting)이나 올라타기(mounting)행동이 관찰되어 합사가 불가능한 경우

-   코로나 등 비말전파가 쉬운 호흡기바이러스의 감염 실험 시, 케이지 내에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   개체별로 분변을 받아 장내미생물을 분석하는 실험 등의 개체별 대사 측정이 필요한 경우

•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수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만, 암 유발 등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변형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급이,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술 전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소형설치류와 달리 개와 돼지의 경우, 수술 전 마취를 위해 적정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6~8시간 정도의 금식이 권장되며, 이 기간 동안 음수 섭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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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장관 수술 또는 내시경 등의 과정이 포함된 경우, 실험 특성에 따라 절식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 소장: ~12h, 대장: ~48h)

•   절식시간이 길어지면, 전해질 음료나 액상 재질의 영양공급 등 동물의 탈수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작성사례 : 햄스터 실험

사료 시험군에는 특별 제조된 사료 (대조군은 일반사료)

음수 제한없음

특별한 사육환경  단독 사육       대사케이지       기타 (                                    )

특별한 사육환경이 필요한 이유 실험동물 종의 특성상 단독으로 사육함.

작성사례 : 식도 부위 수술이 포함된 토끼 실험

사료
식도 수술 후 고형사료의 삼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3일간 토끼분유 등의 
유동식을 급이함

음수 제한없음

특별한 사육환경    단독 사육       대사케이지       기타 (                                    )

특별한 사육환경이 필요한 이유 수술 부위의 오염이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회복기간 동안 단독으로 사육함.



04   심의기준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86

8.2. 사육환경의 풍부화(Environmental enrichment)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nesting material

 house / igloo

 tunnel (PVC tube / play tunnel)

 wood block

 간식

 계단

 고무로 된 장난감

 거울

 공

 콩토이

 기타 (  )

사육환경 풍부화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 및 특정기간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 개선(refinement)를 위해 사육환경 풍부화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실험동물 종별 특성에 적합한 환경풍부화 도구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종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류

보금자리 재료(nesting material), 하우스(house), 이글루(igloo), 보금자리 상자(nest 

box), 터널(PVC tube / play tunnel), 나무조각(wood block) 등의 이갈이 도구, 

쳇바퀴, 간식(씨앗 등) …

토끼
하우스(house), 발판(resting board), 간식(신선한 채소 등), 놀이터널(play tunnel), 

나무조각(wood block) 등의 이갈이 도구, 단(platform) …

개
하우스(house), 켄넬(kennel), 간식(개껌), 계단, 경사로(ramp), 단(platform), 

장난감(고무로 된 장난감, 콩토이, 공 등) …

돼지 거울, 장난감(고무로 된 장난감, 콩토이, 공 등), 밧줄, 스크래쳐  …

  •   또한 단독 사육의 경우 가급적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enrichment)의 추가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육환경  

풍부화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 

 •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 사육환경 풍부화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igloo, tunnel 이용 시 수술 부위에 손상을 주거나, 수술한 장기에 

물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함 등)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실험지침」 제12조 

(사육·관리방법 등의 일반기준)에 따라 실험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는 사육환경과 
실험동물 복지를 고려한 환경조성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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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사례

crawl ball hut house cube mouse igloo

tunnel nesting material wood block

jingle ball resting board play tunnel

Kong toy toy(rope, ball) ramp, platform

mirror with chain swine scratcher chew toy 

이미지 출처: paly tunnel.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주영신 | toy/ramp, platform/chew toy.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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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 설치류의 복강 수술이 포함된 실험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nesting material
   house / igloo
   tunnel (PVC tube / play tunnel)
   wood block
 쳇바퀴
 간식

사육환경 풍부화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 및 특정기간 

수술 후 일주일간 수술 부위의 회복시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를 
제공하지 못함

작성사례 : 토끼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house 
 발판(resting board)
 간식
 play tunnel
 wood block
 단(platform)
 장난감

작성사례 : 개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house / kennel
 간식
 계단
 경사로 
 장난감
 공

작성사례 : 돼지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간식
 매달려있는 장난감
 공
 브러쉬 / 스크래쳐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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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9.1. 안락사 방법 

 약제 (사용약물  )     CO2 가스        경추탈골     단두     기타  (  )

안락사 방법 선택 사유
(경추탈골, 단두, 에테르 등 추천되지 않는 안락사 방법을 계획한 경우,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재)

•   동물실험이 종료되거나 실험 중 윤리적 측면에서 인도적으로 실험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동물의 의식소실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안락사는 숙련된 전문가가 실시해야 하며, 처치 전에도 동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실험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안락사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 CO2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 경추탈골 등의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형설치류에서 CO2 가스로 안락사를 수행한 후 추가로 경추탈골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경추탈골, 단두, 에테르 등 추천되지 않는 안락사 방법을 계획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   CO2 가스를 이용한 안락사의 경우, 밀폐된 안락사 챔버에서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락사 처치 후에는 호흡정지 이외에 심박동 정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의 경우, 심마취(흡입마취제, 주사마취제) 상태에서 KCl을 정맥주사하거나, 심마취가 유도되지 않은 상태라면 

IV 투여를 통해 주사마취제를 추가 투여하거나, 흡입마취제 농도를 높여 심마취 상태를 유도한 후 KCl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   돼지의 경우, 주사마취 등을 통해 심마취를 진행한 뒤, 정맥을 확보하여 마취제를 과량투여하거나 KCl의 

정맥내 투여를 통한 안락사를 권장합니다. 

    IACUC 위원은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라 실험동물의 안락사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에 따른 안락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안락사 관련 정보

    - AVMA Guidelines for the Euthanasia of Animals(2020 Edition) 

    - ARAC, Guidelines for Euthanasia of Rodent Fetuses and Neonates, NIIH, 2016

    - Clarification Regarding Use of Carbon Dioxide for Euthanasia of Small Laboratory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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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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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 소형설치류

 약제  (사용약물 :                                         )          CO2 가스            경추탈골          단두

 기타  (                                                       )

안락사 방법 선택 사유 CO2가스로 안락사를 수행하고 2차로 경추탈골하여 죽음을 확인함

작성사례 : 소형설치류

 약제  (사용약물 :                                         )          CO2 가스          경추탈골          단두

 기타  (심마취 후 장기적출하여 안락사)

안락사 방법 선택 사유
폐 등의 호흡기 관찰을 위해 CO2안락사가 불가능하여 과량의 마취제 투여로 심마취 후 
개흉하여 장기를 적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 동물은 안락사됨

작성사례 : 개

 약제  (사용약물 : 흡입마취제 농도를 높여 심마취 상태를 유도 후, KCl 정맥 내 투여 )          CO2 가스  

 경추탈골          단두          기타  (                                                       )

 작성사례 :  돼지

 약제  (사용약물 : 주사마취 등을 통해 심마취를 진행항 뒤, KCl의 정맥 내 투여 )          CO2 가스         

 경추탈골          단두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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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체처리방법(보관 장소 및 사체처리 업체명) 

9.3. 실험동물 유래 자원 공유 

 실험동물 유래 자원 기탁 (유래 자원 종류 :  )

 해당사항 없음

사체처리방법 

  

 

 •   동물실험 종료 후 사체처리 방법에 대해서 기관별/동물실험시설별 사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실험시설에서 발생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연간 실태보고 시 

‘위탁’, ‘자체’ 및 ‘기타’로 구분하고 연간 처리량을 보고해야하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체상호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한 처리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험동물 

유래 자원 공유

 •   동물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은

행’에 기탁하여 자원을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사항에 표시하고, 유래 자원의 종류에 대해 기재합니다. 

▣ 참고자료 : 실험동물 유래 자원 기탁 관련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은행(http://lareb.nifds.go.kr/)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실험동물자원센터 마우스자원 기탁 (https://mouse.kribb.re.k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 

LAW

항목

더하기
실험동물의 분양/기증

IACUC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안락사 하지 않고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 분양/기증

 실험동물 분양 (분양예정 동물 정보:  )    실험동물 기증 (기증예정 동물 정보 :  )

 해당사항 없음

•   연구자가 동물실험 계획단계부터 실험 후 분양 또는 기증 여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IACUC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실험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정보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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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실험 개요/참여 연구자 정보) 6 고통등급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4 실험물질 정보 9 안락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10.1. 작업환경 및 실험도구의 안전성 관리  작성사례

•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서 사육 및 실험 진행

•   사용 전·후 항상 정리 정돈하고 실내에서 취식, 취사, 흡연, 화장 등의 행위 금지

•   동물실험구역은 적절한 환기 및 주기적인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알러젠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물실험 시 보안경, 실험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

•   실험 전 동물의 보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험동물에 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상부위는 철저히 세척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병원체나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예방접종 등 안전대책 마련

•   주사바늘, 수술기구 등 날카로운 실험도구는 사용 후 개별적인 폐기물박스에 안전하게 폐기. 특히, 주사바늘은 

뚜껑을 덮는 과정에서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뚜껑을 다시 덮지(recapping) 말고, 그대로 

폐기하기

•   고압가스 용기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며, 가스가 누출되는지 수시로 점검

•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 전체 과정 중 실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방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기관의 “동물실험 관련 개인보건안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관 자체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책임자가 동물실험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이용하는 동물실험의 경우 상세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IACUC 위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에 따라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실험실의 안전 관련 정보 

    -   2019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실험실 생물안전 기본수칙/실험실 생물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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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0

안
전
관
리 

및 

준
수
사
항

 10.2. 준수사항  작성사례

1.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자 본인은 3Rs 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길라잡이를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작성하였으며, 자가 점검을 통해 누락사항이 없음을 검토하여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연구책임자 본인은 등록된 연구자들과 (기관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3.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들은 모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동물실험시설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관계자와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조하며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자는 해당 기관의 관리자, IACUC, 관련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5. 연구비 지원 등 이행상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겠습니다. 

6.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위 사항을 위반 시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제한 및 미준수 조치에 따른 

기관의 처벌규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________________     (서명)  

•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 관련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임을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서약서의 형태로 서명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동물실험 관련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사용으로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계획서 상에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항목

더하기
참여연구자의 서명

IACUC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외에 참여연구자들을 대상으로도 동물실험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 여부와 

연구수행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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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다년간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승인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연차의 동물실험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 승인된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승인신청서[서식Ⅱ]만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승인신청서[서식Ⅱ]와 변경승인신청서[서식Ⅲ]를 함께 제출합니다. IACUC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서식Ⅰ]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 일반사항

(1) IACUC 승인번호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 후 부여된 IACUC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수행 중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최초의 승인번호는 유지됩니다. 

(2) 제출일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관에 따라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실험 제목 / 연구책임자 / 실험담당자 / 동물실험 기간

IACUC로부터 최종 승인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동물실험 수행기간 중 이미 승인된 

변경내용이 있었다면, 가장 최신의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2. 재승인신청 작성요령

(1) 동물실험계획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내용 변경 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진행된 실험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합니다.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진행된 실험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2) 실험요약 보고

•   1차년도 실험이 끝난 경우, 1차년도에 사용한 동물의 종, 사용 수에 대해 요약하고, 실험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2차년도 실험계획에 대해 간단히 요약합니다. 

•   2차년도 실험이 끝난 경우, 1차년도, 2차년도에 사용한 동물의 종, 사용 수에 대해 요약하고, 실험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3차년도 실험계획에 대해 간단히 요약합니다. 

(3)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책임자는 재승인기간에 필요한 동물실험계획과 진행된 실험에 대해 요약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사례

동물실험계획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 변경 없이 지속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일부 내용 변경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기타 (                                                                            )

1차년도 실험요약 
(보고)

• 사용동물 종 : mouse 
• 사용 수 : 50 마리 
•   실험 진행 요약 : mouse를 이용하여 xx 약물의 효과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하였고, 

승인받은 대로 1차년도의 실험을 완료하고, 2차년도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차년도 실험요약 
  계획    보고

mouse를 이용하여 xx-1, xx-2 약물 효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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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연구기간 중에 기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IACUC에 변경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변경승인신청서[서식Ⅲ]에 변경 전후 내용을 변경 대비표로 

제시하고, 변경된 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서식Ⅰ]에 색 또는 형광으로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연구자 변경 등의 간단한 변경의 경우에는 IACUC 위원의 전체 심의가 불필요하지만, 사용되는 

실험동물 수의 증가나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동물실험계획서와 동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변경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신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계획에서 간단한 변경사항이나, 윤리적 검토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의 변경

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3. 투여/채혈 경로 및 빈도수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정도가 적은 경우)

4. 구입 업체의 변경

• 변경사항이 간단하지 않고, 윤리적·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 수의 50%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진통·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인도적 종료시점 

8.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   사용하는 동물의 성별 또는 동종 내 계통(strain) 변경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신속심의로 진행하지만, 

사용 마리 수의 증가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30%까지만 허용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기관의 IACUC 규정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일반사항

(1) IACUC 승인번호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 후 부여된 IACUC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수행 중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최초의 승인번호는 유지됩니다. 

(2) 제출일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관에 따라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실험 제목 / 연구책임자 / 실험담당자 / 동물실험 기간

IACUC로부터 최종 승인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동물실험수행기간 중 이미 승인된 

변경내용이 있었다면, 가장 최신의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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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경승인 작성요령

(1) 변경내용

기 승인된 동물실험방법에서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실험방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정도에 따라 신속심의 또는 정규심의로 진행됩니다. 

(2) 변경 대비표

변경 항목과 변경 전/후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고, 변경사유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3)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사례

변경 내용

 동물실험 기간                       연구자                       실험 장소   
 실험동물 종 및 사용 마리 수     실험방법 및 시험 물질 
 진정·진통·마취·안락사 방법       
 기타 (                                                                 )

변경 대비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연구자 변경 xxx ㅁㅁㅁ 이직(xxx) 및 신규참여(ㅁㅁㅁ)

실험방법 및 
실험물질

실험물질 A 실험물질 A-1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결과(참고문헌 
000)로 인해 실험물질의 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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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실험계획서 수정사항 요약표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가 “수정 후 승인” 또는 “수정 후 재심”일 경우, 연구자는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심의의견에 대한 수정 전/후의 내용을  동물실험계획서 

수정사항 요약표[서식Ⅳ]에 작성하고, 최초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수정사항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색 또는 

형광표시)하여 함께 제출하면 심의평가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수정사항 요약표[서식Ⅳ]는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안하는 양식이며, 기관에 따라 서식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1. 일반사항

(1) IACUC 접수번호 / 승인번호

최초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의 접수번호를 유지하거나 일련번호를 작성합니다. IACUC 승인번호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재승인, 변경신청서에 대한 수정계획인 경우에만 행정간사가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2) 제출일

연구자가 동물실험계획 수정사항 요약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관에 따라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승인일

행정간사가 최종 승인일에 대해 기재합니다. 

(4) 동물실험 제목 / 연구책임자 / 실험담당자 / 동물실험 기간

IACUC에 최초로 제출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4.2. 수정사항 요약 작성

(1) 항목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10개 항목 중 해당하는 번호 또는 제목을 작성합니다. 

(2) 심의의견

행정간사, 전문위원의 의견 또는 심의결과에서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합니다.

(3) 수정 전/후

기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을 기입하고, 심의의견을 반영한 최종 수정내용을 작성합니다. 

(4)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책임자는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사례

항목 심의의견 수정 전 수정 후

고통등급
반복투여로 인한 통증이 예상되므로, 

고통등급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통등급 C 고통등급 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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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예측한 실험결과와 상관없이 종료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험기간 중도에 실험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1. 일반사항

(1) IACUC 승인번호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 후 부여된 IACUC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수행 중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최초의 승인번호는 유지됩니다. 

(2) 제출일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기관에 따라 제출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문서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실험 제목 / 연구책임자 / 동물실험 기간

IACUC로부터 최종 승인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동물실험 수행기간 중 변경에 대한 

변경계획서가 승인되었다면, 최종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2. 종료보고 작성요령

(1) 동물실험내용 

종료보고서에 작성이 필요한 내용은 계획한 동물실험의 실험기간과 실험에서 사용한 동물의 종(계통), 

미생물학적 등급, 사용 마리 수, 고통등급과 안락사 방법을 기재하고, 위 항목에 대한 실제 수행결과에 대해 

작성합니다. 그 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동물실험에 대해 요약한 종료보고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짜와 

함께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사례

내용 승인사항 실제 사항

실험기간 2019.3.1~2019.12.31. 2019.3.1~2019.11.30.

동물 종(계통) mouse mouse

미생물학적 등급 SPF SPF

총 사용 마리 수 50 50

고통등급 D D 

안락사 방법 CO2 가스를 이용한 안락사 CO2 가스를 이용한 안락사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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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효율성을 고려한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길라잡이 

1 심의평가의 절차

•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가 IACUC에 접수되면, 행정간사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토합니다. 

•   행정간사는 행정검토를 마친 동물실험계획서를 IACUC 위원에게 심의를 배정하고, 배정받은 IACUC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관의 연구환경에 따라 1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의 심의 

검토 후에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의안건을 배정하여 의견을 받습니다. 이때, 제출된 연구계획과 이해 상충이 

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심의결과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동물보호법에만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수의사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본 길라잡이에서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를 포함하는 심의절차에서 작성할 수 있는 심의평가서의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   IACUC 위원들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내용의 심의를 위해서 위원이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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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절차 및 의결·승인 결과 도식표 (전문위원 지정심의 사례)

동물실험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

행정적 검토 간사

전문위원 지정 위원장

심의평가서 작성 전체위원

의결 위원장

사전검토 / 의견제출 전문위원수정계획서 제출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승인

위원장 확인 및 승인

수정계획서 제출

재승인신청서 제출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종료보고서 제출 : IACUC 보고

1년단위

(최대3년까지)

동물실험 수행

승인 승인 거부

심의종료

ⓒ B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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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의의 범위

IACUC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자의 수행자격 

- 동물실험의 필요성

- 동물실험의 대안방법 검색 및 적용 

- 실험동물 종 선택과 희생되는 동물 수의 적절성

- 연구절차와 방법의 안전성과 타당성

- 연구시설과 장비의 적합성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 및 통증 여부와 고통감소 방안 및 적정성

-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처치 등 동물복지와 취급의 적정성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 동물실험 수행과 관련한 규정준수

-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준수 여부

-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여부

- 타 위원회 심의대상인 연구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여부

- 향정신성의약품 등 사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록 여부

- 연구자와 환경의 안전에 대한 사항

- 연구자의 안전 확보 여부

- 유해물질을 이용하는 동물실험의 적정성

- 실험동물시설에 대한 안전성

• 그 외 기관의 특성에 따라 IACUC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동물보호법」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LAW



103

1.3. 심의평가서의 구성

•   IACUC 위원이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평가할 때 승인신청서와 심의평가서의 구성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심의평가서를 동물실험계획서에서 분류한 10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하면, 윤리위원이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의평가서의 각각의 항목에는 IACUC 위원이 확인해야 하는 과학적·윤리적 검토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며, 

IACUC 위원은 항목의 순서대로 세부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BIC Study

•   연구 진행단계에 따라 3가지(신규/재승인/변경계획서)로 구분하는 동물실험계획서와 달리, 심의평가서는 

심의이력의 기록보존을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작성하며, 심의 빈도수에 따라 일련의 번호에서 

추가번호를 생성하여 관리합니다.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계획서의 

항목에 별도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심의평가서의 항목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ACUC 위원은 각 세부항목에 대해 3단계(적합/부적합/해당사항 없음)로 구분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평가한 항목들의 경우, 심의평가 기준을 2단계(수정 후 승인/수정 후 재심의)로 세분화하여 

심의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부적합 사유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   IACUC 위원이 수정 후 재심의나 승인 거부의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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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의평가의 의결

•   IACUC 위원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동물실험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원안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승인 거부로 심의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각 IACUC 위원이 도출한 심의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합니다. 

-   원안 승인: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계획서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합니다.  

-   수정 후 승인: 경미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조건이 반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만약 

수정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실험 수행 시 이행되지 않으면 IACUC는 실험 중지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정 후 재심의: 제출한 실험계획에서 중대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승인 거부: 동물실험 방법이 비인도적이고, 예상결과의 과학적 타당성이나 가치가 미비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 경우 반려되는 사유에 대해 연구자에게 상세하게 

통보해야 하며, 연구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동물실험계획서를 전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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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평가서 작성요령 

2.1. 과학적·윤리적 심의평가 요약표

(1) 동물실험정보

• 연구자가 제출한 동물실험의 제목과 실험기간을 작성합니다. 

• 행정간사가 구분하여 신규/재승인/변경신청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전문위원 심의의견

•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사전에 심의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의견을 기재합니다. 

•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은 비전문 분야 IACUC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IACUC 위원 정보 및 심의평가결과

• 심의평가서를 작성하는 IACUC 위원의 성명과 심의평가 날짜를 기재합니다. 

• 세부항목별 검토를 마친 후에 적절성 항목의 비율에 따라 심의평가 결과를 표시합니다. 

•   수정 후 재심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추후 제출한 수정사항을 해당 의견을 제시한 IACUC 위

원뿐만 아니라 전체위원에게 제공하여 전체심의를 통해 재검토한 후 심의평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합니다.   

2.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세부항목

• 심의평가는 각 항목별 심의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부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부적합 사유에 대한 심의의견을 기재하고, 수정 후 승인/수정 후 재심의로 세분화하여 

최종 평가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연구자가 심의평가내용을 이해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원안 승인 외의 심의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항목별 심의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재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심의의 경우, 변경사항 비교 대비표와 승인신청서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심의평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심의의견 작성 시 용어는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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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항목별 부적합 사례로, 심의의견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사항 

•   이수한 윤리교육의 기간 경과(최근 이수정보로 수정 또는 보수교육) 

•   실험동물관리담당자의 동물실험 수행경력의 부족(변경 또는 추가지정)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의 과학적 타당성 부족(관련 문헌 추가)

•   부적절한 3Rs 정보 검색원 선택(목적에 적절한 정보 검색원 선택 후 재검색)

•   검색키워드의 부적절한 선택(구체적인 단어로 수정하여 재검색)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시설

•   실험동물공급처가 불분명함(등록된 실험동물공급업체 이용)

•   번식을 위한 사육공간이 확인되지 않음(사육시설 추가작성)

•   실험동물 종을 선택한 근거가 부족함(목적에 따른 과학적 근거 제시)

•   사용 동물 수의 개체 산출 근거가 없음(통계적 근거를 제시) 

•   실험동물과 사육시설이 부적합함(동물 종을 고려한 사육시설 작성)

(4) 실험물질 

•   투여물질 정보 누락(정보확인 후 해당사항 표기)

•   타위원회의 승인 정보 누락(승인번호 확인 후 표기)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   동물실험 일정의 부정확한 기재(상세일정과 일정에 따른 절차 작성)

•   부적절한 연구방법 계획(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계획하여 수정)

•   비윤리적인 방법의 계획(절차의 윤리적인 고려방안 작성)

•   전문기술이 포함된 방법에 대한 숙련자 미비(숙련자 추가)

•   투여관련 내용 누락(상세내용 작성)

(6) 고통등급

•   고통등급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동물실험절차에 따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한 등급 평가)

•   부적절한 고통경감조치(적절한 고통경감조치를 계획하여 수정)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부족한 관찰빈도(적절한 모니터링 방법 기재)

•   수의학적 관리의 내용 부족(고통경감을 위한 수의학적 관리 계획 기재)

•   부적절한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연구 목적에 따른 인도적인 종료시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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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   실험동물 종에 부적합한 사육환경(종에 따른 사육환경 수정)

•   부족한 환경풍부화 도구 제공(적절한 환경풍부화 도구를 추가하여 환경개선)

•   사육환경 제한에 대한 타당성 부족(특별한 사육환경이 필요한 적절한 사유제시)

(9) 안락사

•   실험동물 종에 부적절한 안락사 방법 선택(종에 따른 안락사 방법 수정)

•   비윤리적인 방법선택(추천되지 않는 안락사 방법을 선택한 사유 작성)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 미흡(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내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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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Ⅵ]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IACUC 접수번호 : 2020-A-xxxx 

제출일 : 2020.8.1.

1. 과학적·윤리적 심의평가 요약표

동물실험 제목 

(국 문) 미니돼지를 이용한 허혈성 심근경색 치료제 개발 연구

(영 문) Study for treatment of ischemic myocardial infarction using mini pig

실험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2020 년  11 월  30 일(총  3 개월) 

계획서 구분

  신규(1)차        

  재승인(2년차/3년차) 

  변경(  )차 

전문위원 

심의의견
- 실험군, 대조군에 대한 약물의 투여량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수정바람. 

평가위원 성명 ○○○  (인) 심의평가일 2020. 08. 15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결과
  원안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승인 거부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세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심의평가

1. 일반사항
 연구자의 교육·훈련·경험 적정성  적합   부적합

(의견)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동물실험 목적의 타당성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의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 공급처의 적절성

 실험동물의 종/계통과 마리 수 산정 기준의 적절성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및 사육조건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의견)

4. 실험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기관의 보고 사항에 따른 실험물질의 

정보 확인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작성사례



109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심의평가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동물실험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이해

 동물실험절차의 윤리적인 고려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절성

   수술 등 전문기술이 포함된 경우, 전문성, 숙련도의 적절성

   물질의 투여용량, 투여방법에 따른 동물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적합   부적합

(의견)   투여물질의 투여용량과 투여횟수(빈도), 투여위치에 대한 상세내용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고통등급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 및 스트레스 등급평가에 대한 

적절성

 고통경감조치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적절성

 적합   부적합

(의견)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종별 특성에 따라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관찰빈도 

및 계획의 적절성

 수의학적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적용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수술 후 통증이 예상되므로, 관찰빈도 수를 증가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관찰되는 경우에 진통제 사용 여부에 대해 계획하여 약물의 용량, 경로, 

횟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실험동물 종별 특성에 적합한 사육환경의 적절성

 실험동물 복지를 고려한 환경 풍부화 도구의 사용

 급이, 급수, 행동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사유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수술 후 회복시기를 제외하고, 실험동물의 습성에 따라 몸을 비비거나 놀 수 

있도록 환경풍부화 도구를 추가하여 사육환경의 개선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9. 안락사

   실험동물 종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실험 목적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  적합   부적합

(의견)

기타 의견

OOO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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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후 점검 

•   IACUC는 시험과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구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승인한 동물실험에 대한 점검 및 실태확인과 

평가를 해야 합니다. 

•   승인 후 점검(Post Approval Monitoring, PAM)은 IACUC에서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연구자가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승인 후 점검의 목적은 IACUC가 연구자와 함께 점검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실험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동물실험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협력과 건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승인 후 점검을 위해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점검일자와 점검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기관에 따라 승인 후 점검(PAM)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IACUC 승인을 받고 실험동물시설의 

담당수의사가 동물실험시설을 수시 점검하는 방식도 인정될 수 있으며, 동물실의 사육관리자가 사육 중 

발견한 문제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AM의 다양한 방식 중 한 가지 예시이므로, 

기관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절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승인 후 점검

• 점검대상 과제

고통등급 D, E 이상의 과제 중 동물사용량이 많거나 최초 IACUC 승인 이후 변경신청을 통해 50% 이상 동물 

마리 수가 증가한 실험, 평소 사육관리 시 동물의 이상이나 문제가 발견된 실험, 생물안전등급이 높거나 

재해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실험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점검대상 과제로 선정합니다. 

• 점검위원 

IACUC 위원 중 1인 이상의 점검위원을 사전에 선정하는데, 점검시행 시 IACUC 위원, IACUC 행정간사, 

동물실 담당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점검위원은 점검당일 동물실의 사육관리 상태나 동물반입서류, 

동물실험연구노트, 안락사 및 사체처리 관련 장부 등의 동물실험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점검항목들에 대해 확인 후, 승인 후 점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자 공지

IACUC는 승인 후 점검 대상인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된 실험동물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일자를 

통보하고, 동물실험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점검항목

IACUC 위원 중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IACUC에서 승인하지 않은 

동물실험 활동이나 계획서와 상이한 동물실험 수행 여부, 인도적 종료시점의 초과 여부, 밀집 사육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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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 동물의 방치 여부 등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실험 

기록이나 수의학적 처치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수술실과 실험실 환경, 마취나 수술 후 관리방법과 

실험실 내 물품 및 시약 관리 등 기타 기관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동물실험계획 시 작성한 10개의 항목에 따른 상세 점검사항은 승인 후 점검표[서식Ⅶ]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통보

점검을 마친 IACUC 위원은 심의평가서와 동일하게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승인 후 점검표를 작성하고 

IACUC는 점검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미준수사항 발생 시 연구자에게 미준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미준수 보고서

미준수 보고서에는 미준수사항에 대한 내용과 발생 배경 및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사항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과 추후 유사한 미준수사항의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점검실시 결과보고 및 심의

승인 후 점검결과에 대해 IACUC 정규심의에 보고하고, 승인 후 점검에서 발생한 미준수사항에 대해 심의해야 

합니다. 기관의 규정에 따라 IACUC는 기관장에게 점검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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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 후 점검표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표를 동물실험계획서 서식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할 경우, 점검 시 각 항목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

1.
2. 목적
3. 실험동물
     :
5. 절차
     :
9. 안락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 BIC Study

2.1. 동물실험 정보

승인 후 점검대상 동물실험의 제목과 동물실험 기간, 연구책임자와 동물실험계획서에 작성한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점검을 실시한 점검위원은 점검일자와 점검결과 및 의견사항에 대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2. 점검항목 및 평가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서와 동일한 10개 항목에 대해 확인하여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합니다.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경우, 부적합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일반사항

동물실험의 승인기간 내에 동물실험이 수행되고 있는지, 동물실험의 정보가 사육실의 케이지 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동물실험계획서의 목적에 따라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3Rs 정보검색에 따른 대체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시설

동물반입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적절한 공급처에서 공급받은 동물종과 수량을 점검하고, 승인받은 계획에 따른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실험물질 

실험물질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물질 사용 시, 폐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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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승인된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대로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승인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와 함께 시설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합니다. 

(6) 고통등급

고통등급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한 고통경감조치의 수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수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실험관련 자료를 연구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내용대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사육공간의 확보와 적절한 사육관리와 환경풍부화(environmental enrichment)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9) 안락사

IACUC에서 승인한 방법으로 안락사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체처리는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기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06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 후 점검

116

[서식 VII]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점검표
IACUC 승인번호 : 2020-A-xxxx 

제출일 : 2020.10.20. 

1. 동물실험정보 요약표 

동물실험 제목 

(국 문) 골재생유도술에 있어서 다양한 골이식재의 효과에 관한 연구

(영 문) Study on Effect of Various Bone Graft Materials in GBR

실험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2020 년  12 월  31 일(총  10 개월) 

연구책임자 XXX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XXX

점검위원 ○○○  (인) 점검일자  2020. 10. 15

점검결과 및 

권고사항

수술 후 통증관리 등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확인 필요하므로 해당 기록을 추가 

제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사육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동물복지를 위한 enrichment의 제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점검항목 및 평가

점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점검평가

1. 일반사항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기간이 유효한가?

 케이지 명찰 기록(승인번호, 실험기간 등)이 정확한가?
 적합   부적합

(의견)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동물실험계획서의 목적에 따라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승인된 동물종/계통/수량대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계획한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가?

 계획한 실험동물의 공급처에서 공급받았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4. 실험물질
 사용하는 투여물질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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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점검평가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승인된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대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가?

 생존성 수술을 위한 무균조작을 진행하는가?

 실험시설 사용 절차를 준수하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6. 고통등급 

 사전에 평가한 고통등급보다 더 큰 고통이 관찰되지는 않는가?

 계획한 고통경감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실험/수술 후 통증, 감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는가?

 수의학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통증관리 등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기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적절한 사육공간(과밀사육, 개체간 다툼 여부 확인)을 유지 

하고 있는가?

 케이지 교체, 사료/음수 공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험 진행 없이 동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적합한 군집사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enrichment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enrichment 제공이 부적절합니다.

9. 안락사

   IACUC에서 승인한 안락사 지침에 따라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안락사 후 적합한 방법에 의해 사체를 폐기하는가?

 사체폐기에 대한 기록을 적절히 하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연구책임자와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기타 의견

OOO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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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Ⅰ]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IACUC 접수번호: 행정간사 

IACUC 승인번호: 행정간사

제출일 : 

승인일 : 행정간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동물실험 제목 

(국 문)

(영 문)

실험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총     일/주/개월/년) 

공동연구 기관
기관명 : 

 해당사항 없음

1.2. 참여 연구자 정보 및 역할  

연구책임자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학위 연락처 E-mail

동물실험 

경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교육이수

교육 기관 :

교육 일자 :

교육 이수번호 :

연구자 (1)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학위 연락처 E-mail

동물실험

경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교육이수

교육 기관 :

교육 일자 :

교육 이수번호 : 

연구자 (2)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학위 연락처 E-mail

동물실험 

경력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교육이수

교육 기관 :

교육 일자 :

교육 이수번호 :

1. 일반사항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

행정간사(행정검토)  기관의 소속 및 직위 확인       교육이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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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2.1.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분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행내역 보고사항] 

 기초 연구 : 기초과학 탐색 등 학술연구

 종양학

 심혈관계 혈액과 림프계

 신경계

 호흡계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근골격계

 면역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대사

 감각기관(피부,눈,귀)*
     * 코는 호흡기계, 혀는 소화기계에 포함

 다체계(multisystemic)

 행동학/동물행동학/동물학 

 그 외

 중개 및 응용연구 : 기전연구와 사람임상 사이 모든 질병치료관련 연구

 (사람) 암

 (사람) 전염병

 (사람) 심혈관계 질환

 (사람) 신경 및 정신장애

 (사람) 호흡장애

 (사람) 간을 포함한 소화기계

 (사람) 근골격계 질환

 (사람) 면역 질환

 (사람) 비뇨생식계 질환

 (사람) 감각기 질환(피부, 눈, 귀)

 (사람) 내분비기관 및 물질대사 질환

 그 외 사람과 관련된 질환

 동물 질병 및 질환

 동물 복지

 질병 진단법

 식물 질병

 비규제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

    (법적으로 필요한 실험이 아닌 순수연구목적)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보호 연구

 종 보존을 위한 연구

 법의학 관련 연구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

 기타 (                                                   )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regulatory test)

 품질관리(batch safety and potency testing, pyrogenicity testing 포함) 

 효능과 내성 테스트(efficacy and tolerance testing)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식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사료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화장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기타 (                                            )

 복수에서 추출하는 단일항체 등 반복적인 시험

 교육이나 훈련

 수의대    의대    자연과학대    기타 (                                                   )

2.2.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적 보고사항]

 의약품(생약·한약)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진단기기)

 화장품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실적 보고사항 아님(개인학술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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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물실험원칙(3Rs)에 따른 대안방법 정보검색 

중복실험 검색  PubMed               한국학술정보               기타 (                       )

3Rs 정보 검색원

연구
 ALTBIB-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CCAC 

 NC3Rs

 기타 (                       )

시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EURL ECVAM DB-LAM 

   OECD Guidelines for Testing of 

Chemicals

 기타 (                       )

교육
 Norecopa 

 InterNICHE 

 HSVMA  

 기타 (                       )

핵심 단어

(Key words)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Replacement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 관련주제어(animal alternatives 

replacement species education/test)

Reduction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 관련주제어(experiment design bias)

Refinement
연구의 특이성 주제어 + 관련주제어(enrichment handling 

pain stress refinement)

정보 검색일 (3개월 이내)

2.4.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2. 동물실험 목적 및 필요성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동물실험 실태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행정간사(행정검토)

 중복실험 여부 확인     3Rs 대안방법 정보 검색원의 적절성  

 3Rs 정보검색 주제어의 적절성

 농림축산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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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정보

3.1. 실험동물 (1)                                                          ※실험동물 종/계통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추가 작성

동물종류

 마우스  랫드  토끼

 개  돼지  원숭이

 기타 (                                )

미생물학적 

등급

 SPF  준SPF(Clean)  일반(Conv.) 

 기타 (                                                 )

사육희망장소
 barrier구역  Semi-barrier구역  일반구역

계    통  외부기관 (                                           )

LMO

  해당사항 

없음

(유전자형)
LMO 

시설구분 
 ABSL1  ABSL2   ABSL3   ABSL4 

(IBC 승인번호 :                        )

성별/수량 ♂:           ♀:
실험동물

공급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업체

    (업체명 :                                             )

 기타 (번식, 자체 보유, 기증, 농장동물 등)체중/나이              (g/k)/            (일/주/령)

3.2. 해당 동물 종(Species)과 계통(Strain)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

3.3. 사용 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능하면 동물 수를 산출한 통계적 근거의 제시)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 사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행정간사(행정검토)  사육시설 확인               실험동물 반입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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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물질 정보     투여물질 없음

4.1. 투여물질  ※ 실험물질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작성              

실험물질명(1)

4.2. 정부기관 보고 실험물질 항목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전보고대상)

  해당사항 없음

 
병원체 

분류

 제1급감염병(병원체 :            )   제2급감염병(병원체 :             )

 제3급감염병(병원체 :            )   제4급감염병(병원체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위험군 

분류

 제3위험군(병원체 :               )   제4위험군(병원체 :               )

※   「생명공학육성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름

(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번호 :                                                     )

재해유발 가능물질 

(※실적보고항목)

  해당사항 없음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및 각호에 부합하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 또는 환경부장관 등이 고시한 물질

 미생물(병원체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번호 :                                             )

기

타

 방사선 핵종

 인체 혹은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                                )

 기타 (                                                                                     )

4. 실험물질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해방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행정간사(행정검토)
 관련 법령 및 관련 정부기관 보고 사항에 따른 실험물질의 정보 확인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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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5.1. 실험방법 개요

 시료의 투여 및 접종

 재료 및 시료의 채취

 외과적 처치

 유전 및 육종 

 방사선 조사 

 감염

 발암 

 생리적 상태 및 행동관찰

 기타 (                                )

5.2. 실험 설계 및 절차(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동물실험 일정
및 방법

실험군의 
동물 배정 방법

통계학적 분석방법

외과적 처치가 
포함되는 경우

 생존수술     비생존수술

외과적 처치방법

실험도구
도구명

멸균 여부

실험장비
장비명

사용시점/횟수

동물반출
반출시기

반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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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법

 마취제 및 진정제 등 약물 사용 (약물명 :                           )
 보정틀 사용 (사용 횟수:            회 / 1회 사용 시간:           )
 손으로 보정
 기타 (                                                                                                    ) 

실험물질 (1)

투여물질 ※ 실험물질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작성

투여용량 및 횟수

투여방법

폐기방법

식별법

 유색법(개체별로 색깔 구분) 
 Ear punch
 Ear tag
 Microchip
 제모

 문신
 케이지별
 목줄
 기타 (                                         )

시료채취
 혈액       뇨       조직       기타 (                                                          )

채취방법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행정간사(행정검토)  실험일정 및 상세 절차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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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통등급  

6.1.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해당사항에 V표)

 고통등급 A 원생동물,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

 고통등급 B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

 고통등급 C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

 고통등급 D
척추동물에게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으로, 이에 대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의 고통경감 조치가 포함되는 실험

 고통등급 E

척추동물에게 중증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인도적 종료시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상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 연구목적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6.2. 동물실험에서 동물의 통증 혹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방법(고통등급 D의 경우 필수작성)

 
마취제ㆍ진통제 등을 사용 :  

(약물명, 투여량, 경로를 기입) 

 
기타 : 

(사육환경 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

6.3.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및 관리 방안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

 

인도적 종료시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상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통증실험 수행으로 진통제를 사용하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침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사유 : 질병유발 실험동물모델 개발

 
연구목적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사유 : LD50 측정을 위한 독성실험

고통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관리방안 

Enrichment 추가 등의 사육환경개선, 일어서서 사료섭취가 어려운 경우 바닥으로 사료 

위치 변경, 유동식 제공, 탈수 보정을 위한 수액 처치 

6. 고통등급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

행정간사(행정검토)  고통등급 및 고통경감을 위한 관리방안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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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7.1.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항목 및 관찰주기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항목

 체중의 변화 : (      ) % 이상 증감
 임상증상(체온, 심박수, 호흡수 등)
 비정상적인 외관(피모 상태, 자세, 분비물)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
 식이의 변화
 기타 (                                                 )

관찰주기
정상동물: 1일        회
처치 후 (일정) 기간 : 1일        회 이상

7.2. 고통과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수의학적 관리

 마취제  항생제·소염제  진통제  수액  기타

약물명

용량

투여경로

투여시점

투여횟수

7.3. 윤리적 측면에서의 인도적인 종료시점(Humane endpoint) 기준

   체중 변화(예: 통증으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나 정상 체중의 20% 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발암시험의 경우 정상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측정 가능한 임상 증상(예: 체온 2℃ 이상 변화, 심박수와 호흡수 50% 이상 변화 등)
 비정상적인 외관(예: 털 손질 감소, 거친 털, 눈/코 분비물, 비정상적인 자세, 동공커짐 등)
   비정상적인 행동 변화(예: 움직임의 감소, 민첩함의 감소, 자가 상해, 쉬지않고 움직이거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 외부자극에 대한 이상반응 등)
 섭식 곤란
 기타 (                           )

인도적인 종료시점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 기술

LD50 측정 등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

인도적인 종료시점이 
필요없는 사유 기술

실험물질 처치 후 몇 시간 이내 바로 안락사해서 조직 등의 검체 수집의 경우

7.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유무

 사용예정(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첨부) (약물명:                                                      )

 해당사항 없음 

7.5. 동물용의약품 사용 유무

 사용예정(처방전 발행 여부 확인) (약물명:                                                          )

 해당사항 없음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수의사법」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행정간사(행정검토)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또는 마약류 학술허가 진행 여부 확인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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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8.1. 특별한 주거(Housing)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사료

음수

특별한 사육환경

 단독 사육

 대사케이지

 기타 (                                        )

특별한 사육환경이 

필요한 이유

8.2. 사육환경의 풍부화(Environmental enrichment)

사육환경 풍부화 도구

 nesting material

 house / igloo

 tunnel (PVC tube / play tunnel)

 wood block

 간식

 계단

 고무로 된 장난감

 거울

 공

 콩토이

 기타 (                                        )

사육환경 풍부화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 및 

특정기간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행정간사(행정검토)  사육관리 작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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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락사  

9.1. 안락사 방법 

 약제  (사용약물 :                 )              CO2 가스              경추탈골              단두

 기타  (                                                       )

안락사 방법 선택 사유
(경추탈골, 단두, 에테르 등 추천되지 않는 안락사 방법을 계획한 경우,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재)

9.2. 사체처리방법(보관장소 및 사체처리 업체명) 

9.3. 실험동물 유래 자원 공유 

 실험동물 유래 자원 기탁 (유래 자원 종류 :                                             )

 해당사항 없음

9. 안락사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행정간사(행정검토)  안락사 방법 확인              기관의 사체처리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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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10.1. 작업환경 및 실험도구의 안전성 관리

•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서 사육 및 실험 진행

• 사용 전·후 항상 정리 정돈하고 실내에서 취식, 취사, 흡연, 화장 등의 행위 금지

•   동물실험구역은 적절한 환기 및 주기적인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알러젠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실험 시 보안경, 실험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

•   실험 전 동물의 보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험동물에 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상부위는 철저히 세척 후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병원체나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예방접종 등 안전대책 마련

•   주사바늘, 수술기구 등 날카로운 실험도구는 사용 후 개별적인 폐기물박스에 안전하게 폐기

•   고압가스 용기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적정한 온도에서 보관하며, 가스가 누출되는지 수시로 점검

 10.2. 준수사항

1.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자 본인은 3Rs 원칙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길라잡이를 참고하여 각 항목을 작성하였으며, 자가 점검을 통해 누락사항이 없음을 

검토하여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연구책임자 본인은 등록된 연구자들과 OOO(기관명)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3.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들은 모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동물실험시설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관계자와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조하며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자는 해당 기관의 관리자, IACUC, 관련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5. 연구비 지원 등 이행상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겠습니다. 

6.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위 사항을 위반 시 동물실험시설의 이용 제한 및 미준수 조치에 

따른 기관의 처벌규정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관련 규정 및 행정검토

관련 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의무)

행정간사(행정검토)  연구책임자 서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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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Ⅱ]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IACUC 승인번호 : 

제출일 : 

1. 동물실험정보 

동물실험 제목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실험담당자

동물실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___ 년 계획 중 ___ 년 차) 

2. 재승인신청 요약표 

동물실험계획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내용 변경 없이 지속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일부 내용 변경(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기타 (                                                                                      )

1차년도 

실험요약(보고)

사용동물 종 :  

사용 수 : 

실험 진행 요약 :

2차년도 

실험요약 

  계획

  보고

사용동물 종 :  

사용 수 : 

실험 진행 요약 :

3차년도 

실험요약(계획)

본인은 위와 같이 재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e-IACUC가 아닌 경우, 기존의 승인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 첨부가 필요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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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Ⅲ]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IACUC 승인번호 : 

제출일 : 

1.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 요약표 

동물실험 제목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실험담당자

동물실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___ 일/개월/년)

변경 내용

 동물실험 기간                              연구자                             실험 장소     

 실험동물 종 및 사용 마리 수             실험방법 및 시험 물질 

 진정·진통·마취·안락사 방법       

 기타 (                                                                                                  )

2. 변경 대비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실험동물 종 

사용 마리 수

실험 방법

실험 기간

연구자 변경

본인은 위와 같이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변경 사항이 반영된 동물실험계획서 첨부(승인받은 계획서의 내용과 구분 표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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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Ⅳ]

동물실험계획서 수정사항 요약표

IACUC 접수번호 : 행정간사

IACUC 승인번호 : 행정간사

제출일 : 

승인일 : 행정간사

1. 동물실험정보 

동물실험 제목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실험담당자

동물실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___ 일/개월/년)

2. 수정사항 요약표 

항목 심의의견 수정 전 수정 후

본인은 위와 같이 심의의견을 반영한 동물실험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수정사항이 반영된 동물실험계획서 첨부(최초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과 구분 표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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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Ⅴ]

동물실험계획 종료보고서
IACUC 승인번호 : 

제출일 : 

1. 동물실험정보 

동물실험 제목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동물실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___ 일/개월/년)

2. 동물실험 종료보고

내용 승인사항 실제 사항

실험기간

동물 종(계통)

미생물학적 등급

총 사용 마리 수

고통등급

안락사 방법

기타사항

본인은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동물실험의 내용을 

위와 같이 요약하여 종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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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Ⅵ]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IACUC 접수번호 : 

제출일 : 

1. 과학적·윤리적 심의평가 요약표 

동물실험 제목 

(국 문)

(영 문)

실험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총        일/주/개월/년) 최대 3년

계획서 구분

(행정간사 확인)

  신규 : ___ 차

  재승인(2년차/3년차) 

  변경 : ___ 차

전문위원 

심의의견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사전검토 의견

평가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의평가일 년   월   일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결과
  원안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의         승인 거부

※ 심의평가 기준의 적절성 체크 항목의 비율에 따라 심의평가 결과를 체크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심의평가

1. 일반사항
 연구자의 교육·훈련·경험 적정성   적합   부적합

(의견)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동물실험의 목적의 타당성

 동물실험 목적에 따른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의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 공급처의 적절성

 실험동물의 종/계통과 마리 수 산정 기준의 적절성

 실험동물의 사육시설 및 사육조건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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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심의평가

4. 실험물질

   관련 법령 및 관련 정부기관 보고 사항에 따른 실험물질의 정보 

확인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동물실험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이해

   동물실험절차의 윤리적인 고려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절성

   수술 등 전문기술이 포함된 경우, 전문성, 숙련도의 적절성

   물질의 투여용량, 투여방법에 따른 동물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적합   부적합

(의견)

6. 고통등급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고통 및 스트레스 등급평가에 대한 

적절성

   고통경감조치에 대한 관리방안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의견)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종별 특성에 따라 고통과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관찰빈도 

및 계획의 적절성

   수의학적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적용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실험동물 종별 특성에 적합한 사육환경의 적절성

   실험동물 복지를 고려한 환경 풍부화 도구의 사용

   급이, 급수, 행동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사유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9. 안락사

   실험동물 종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실험 목적에 따른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여부   적합   부적합

(의견)

기타 의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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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Ⅶ]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후 점검표
IACUC 승인번호 : 

제출일 : 

1. 동물실험정보 

동물실험 제목 

(국 문)

(영 문)

실험기간 : 위원회 승인 일 이후 ~               년   월   일(총      일/주/개월/년) 최대 3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

실험동물

관리담당자

점검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결과 및 

권고사항 
 

2. 점검항목 및 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점검평가

1. 일반사항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기간이 유효한가?

 케이지 명찰 기록(승인번호, 실험기간 등)이 정확한가?
  적합   부적합

(의견)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동물실험계획서의 목적에 따라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승인된 동물종/계통/수량대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계획한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가?

 계획한 실험동물의 공급처에서 공급받았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4. 실험물질
 사용하는 투여물질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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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점검평가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승인된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대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았는가?

 생존성 수술을 위한 무균조작을 진행하는가?

 실험시설 사용 절차를 준수하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6. 고통등급 

 사전에 평가한 고통등급보다 더 큰 고통이 관찰되지는 않는가?

 계획한 고통경감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실험/수술 후 통증, 감염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는가?

 수의학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적절한 사육공간(과밀사육, 개체간 다툼 여부 확인)을  유지하고 

있는가?

 케이지 교체, 사료/음수 공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험 진행 없이 동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가?

   적합한 군집사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enrichment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9. 안락사

   IACUC에서 승인한 안락사 지침에 따라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안락사 후 적합한 방법에 의해 사체를 폐기하는가?

   사체폐기에 대한 기록을 적절히 하는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없음

(의견)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연구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연구책임자와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적합   부적합

(의견)

기타 의견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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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Ⅷ]

동물실험계획 자가 점검표(연구자)

1. 동물실험정보 

동물실험 제목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작성일 년   월   일

2. 자가 점검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확인 

1. 일반사항

 참여연구자의 정보(소속 및 직위) 확인

 교육이수정보 확인
  확인

(첨부) 교육이수증

2.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관련 정부기관 보고항목 확인

 중복실험 및 3Rs 대안방법 정보검색 작성 확인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작성 확인

  확인

3.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 정보(동물 및 시설) 작성 확인

 실험동물 공급처 확인
  확인

(해당되는 경우, 첨부) IBC 승인서, 기타공급처(번식, 자체 보유, 기증, 농장동물) 정보

4. 실험물질

 실험물질의 정보 작성 확인

 생물학적 위해 또는 재해유발 물질 관련 정보 확인

  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되는 경우, 첨부) IBC 승인서, IRB 승인서 

5.   동물실험 방법 및 

절차
 동물실험 일정과 절차 방법 작성 확인   확인

6. 고통등급 
 고통등급 작성 확인 

 고통경감조치 작성 확인
  확인

7.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수의학적 관리

 고통과 스트레스 평가 작성 확인

 수의학적 관리방안 작성 확인

 인도적인 종료시점 기준 작성 확인

  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되는 경우, 첨부)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8.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관리
 사육관리 작성 확인

  확인

  해당사항 없음

9. 안락사
 안락사 정보 작성 확인

 사체처리 및 기타 방법 작성 확인

  확인

  해당사항 없음

10.   안전관리 및 

준수사항

 안전관리 작성 확인

 준수사항 서명 확인
  확인



저작권

및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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